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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비영리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종류

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회창, 2020). 비영리조직의 재원은 자발적 

기부로 조달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의 모집과 사용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

족하여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운영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 부정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사회 전반에 전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

며,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공익법인회계기

준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공익법인은 2018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

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공익법인회계기

준 적용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며,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으로 공익법인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궁극적으로 공익법인의 정

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

계기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회계기준의 실무 적용에 혼란

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의 유형이 다양하고 공익법인별로 회계환

경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탐

색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해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활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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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선제

적으로 적용하고 있었기에 도입과 운영에 따른 시사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해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내역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공익법

인회계기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외 공익법인회계기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해외 주요국의 공익법인회계기

준 운영현황과 회계기준 분석을 진행한다. 제3장에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제4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 연구의 한계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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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용어와 출처 정의 적용 대상

미국

비영리실체
(Not-for-Profit 

Entity)
(Master Glossary 
of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1) 자원제공자가 유의적인 금액
의 자원을 기부하며, 자원제
공자는 이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음

(2) 이윤 목적의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이 아닌 다른 사업목적을 
갖고 있음

(3) 영리기업과 같은 소유 지분은 
존재하지 않음 

(1) 투자자 소유 실체
(2) 그 실체의 소유자, 회원이나 

참여자 등에게 배당, 원가할
인혜택 또는 기타 경제적 혜
택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비례
적으로 제공하는 실체(예: 상
호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농
장 및 농촌전기협동조합, 종
업원급여제도) 

영국

공익실체
Public Benefit 

Entity(Glossary of 
FRS 102)

실체의 주 목적은 일반대중이나 지
역사회 또는 사회적 혜택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으
며, 자본을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
은 주주나 회원들에게 재무적인 보
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
체의 주 목적을 지원하는 데 있음

공익실체가 되려면, 실체의 목적
이 대중 전체의 혜택일 필요는 없
음. 중요한 사항은 실체의 주 목
적이 무엇인지와 그 실체가 경제
적인 혜택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
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임 

호주

비영리실체
Not-for-profit 

Entity(AASB 102 
Inventories)

주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닌 실체. 
비영리실체는 단일의 실체이거나 
지배 실체와 각 종속 실체로 구성
된 집단일 수 있음   

<표 Ⅱ-1> 국가별 비영리조직의 정의 및 적용 대상

Ⅱ. 해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현황

1. 운영현황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비영리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각 국

가들의 비영리조직은 관계 법령, 문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은 본 연

구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들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별적 정의와 각

각의 적용 대상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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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용어와 출처 정의 적용 대상

캐나다

비영리조직
Not-for-profit 
Organizations

(CICA Handbook)

조직은 일반적으로 이전 가능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 교육, 전문업, 종교, 건강, 
자선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되어 운영됨. 비영리조직의 
회원, 기부자, 기타 자원제공자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직
접적으로 받지 않음

일본 공익법인

공익사단･재단법인, 이행법인, 특
례민법법인(공익사단･재단법인 또
는 일반사단･재단법인으로 이행 신
청을 할 때 계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및 공익 인정 신청을 하는 
일반사단･재단법인

1) ｢인정법｣ 제2조 제3호에 규정
된 공익법인

2) ｢정비법｣ 제123조 제1항에 규
정된 이행법인

3) ｢정비법｣ 제60조에 규정된 특
례민법법인
(｢정비법｣ 제44조, 제45조의 
신청을 할 때 계산서류를 작성
하는 경우)

4) ｢인정법｣ 제7조의 신청을 하
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
단법인

<표 Ⅱ-1>의 계속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 해설서｣, 2017, p. 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조직들은 운영 중에 아래와 같은 회

계기준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

분의 주요 국가들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비영

리법인에게 재무보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준들은 영

리법인들이 이행하는 재무보고기준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기준 및 특별 혹은 예외기준을 통하여 비영리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을 운영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 목적인 국가별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회계기준 사례조사 및 비교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로 주요 국가의 

회계기준의 도입과 기준의 규모, 공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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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운영현황

가. 일본  

해외의 공익법인 현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는 필

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 중 상당 부분이 일본의 법률

을 참고하여 제정1)되었기에 일본의 공익법인 제도와 회계기준 검토는 반드

시 필요하다. 

1) 적용 기준

일본은 1977년 3월 4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공익법인은 197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2) 기준 제정

일본은 1971년 행정관리청(行政管理庁)의 권고2)에 따라 공익법인감독사

무연락협의회(公益法人監督事務連絡協議会)를 설치하였으며, 1977년 공익법

인감독사무연락협의회로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3) 기준 개정

가) 개정 연혁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은 1985년, 2004년, 2008년에 3회 전면개정 

되었으며, 2009년, 2020년에 2회 일부개정되어 총 5차례 개정되었다. 

1) 이러한 과정을 법의 계수(繼受)라고 한다.

2) 행정관리청은 공익법인의 지도, 감독에 관한 행정감찰결과에 관한 공고(｢公益法人の指

導、監督に関する行政監察結果に基づく勧告｣)에 공익법인의 회계, 경리에 관한 사무 처

리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지도를 실시(󰡔公益法人の会計、経理に関する事務処理の基準を

設け、適切な指導を行うこ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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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 형태 주체

1977. 3. 4.
(昭和52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공익법인감독사무연락협의회

1985. 9. 17.
(昭和60年)

공익법인회계기준
(구회계기준)

전면개정 공익법인지도감독연락회의

2004. 10. 14.
(平成16年)

공익법인회계기준
(신회계기준)

전면개정
공익법인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연락회 요청

2008. 4. 11.
(平成20年)

공익법인회계기준
(신신회계기준)

전면개정 내각부 공익인정등위원회

2009. 10. 16.
(平成21年)

공익법인회계기준
(신신회계기준)

일부개정 내각부 공익인정등위원회

2020. 5. 15.
(令和２年)

공익법인회계기준
(신신회계기준)

일부개정 내각부 공익인정등위원회

<표 Ⅱ-5>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개정 연혁 

자료: 저자 작성

1977년 제정안은 계산서류로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제시

하였고, 복식부기에 의해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유기적으로 관련시켰

으며, 수지계산서를 중심으로 한 체계를 취한 특징을 지닌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전면개정이 진행되었다. 

1985년 공익법인감독사무연락협의회를 계승한 공익법인지도감독연락회의 

결정에 의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수지예산서, 회계장부 및 계산서류의 작

성이 의무화되고, 계산서류에는 수지계산서, 순재산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명시하였다. 2004년 전면개정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목적을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서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로 전환하였다는 특징을 지

닌다. 개정에서 계산서류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으

며,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순재산증감계산서 및 재산목록을 포함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익법인은 현금흐름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현행 기준인 2008년 전면개정은 2006년 공익법인 제도개혁 관련 3법3)이 

3)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

律),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
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

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10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성립되어 이를 근거로 기준 정비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회계기준 및 주

해의 부분을 본 회계기준으로 하고, 별표 및 양식의 부분은 운용지침으로서 

취급하였다. 또한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재산목록을 제외하였고 부속명세서

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기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구

분회계를 도입하였다.

일부개정은 2009년 ｢일반사단･재단 법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

계기준 주해의 주 17에 대해 개정을 실시했으며, 2020년 내각부 공익인정등

위원회하에서 개최된 ‘공익법인의 회계에 관한 연구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무제표의 주석 (1)을 ‘계속사업의 전제에 관한 주기’에서 ‘계속 조직의 전

제에 관한 주석’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1 총칙에 조직의 전제에 관한 규정

을 추가하였다.

나) 개정 방법 

현재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인정등위원회(公益認定等委員会)에

서 개정한다. 공익인정등위원회4)는 2005년 출범한 내각부의 심의기관으로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

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국가부처 소관

의 공익법인의 인정과 공익법인의 감독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익인정

등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개최하고, 위원 과반수 참석 시 의결이 가능하

다. 의결은 참석 위원의 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

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及び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

認定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4) 공익인정등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

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재임 가능하며, 위원은 비상근이지만, 4명까지 상근

할 수 있다. 위원은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원은 정치 활동과 영리사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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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업 직책

안도 마코토
(安藤 まこと)

공인회계사, 안도 공인회계사 공동 사무소 위원

이마이즈미 쿠니코
(今泉 邦子)

난잔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위원

구로다 카루리
(黒田 かをり)

전 CSO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사 위원

고바야시 케이코
(小林 敬子)

전 마에바시 가정법원 소장 위원

고모리 미키오
(小森 幹夫)

공인회계사, 전 신일본 유한책임감사법인 위원장 대리

사쿠마 소이치로
(佐久間 総一郎)

일본제철(주) 고문 위원장

사토 아키히로
(佐藤 彰紘)

변호사, 사토 종합법률사무소 소장 위원

<표 Ⅱ-6> 일본 공익인정등위원회 5기 위원(2019~2022년)

자료: 저자 작성

이와 더불어 공익인정등위원회는 2013년부터 위원회 내부에 공익법인의 

회계에 관한 연구회(公益法人の会計に関する研究会)를 설치하여 공익법인 

회계에 관한 실무상 과제, 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 이슈 등을 검토한다. 

4) 적용 범위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법인은 공익사단･재단법인, 이행법인, 특례

민법법인(공익사단･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재단법인으로 이행 신청을 할 

때 계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및 공익 인정 신청을 하는 일반사단･재단법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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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종류

1 ｢인정법｣1)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사단･재단법인

2 ｢정비법｣2)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이행법인 이행법인

3
｢정비법｣ 제60조에 규정된 특례민법법인
(｢정비법｣ 제44조, 제45조의 신청을 할 때 계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특례민법법인

4 ｢인정법｣ 제7조의 신청을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

<표 Ⅱ-7>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공익법인

  주: 1)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2)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

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저자 작성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중 공익법

인회계기준에 정한 현금흐름계산서에 대해서는 ｢인정법｣ 제5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설치하는 공익사단･재단법인 이외의 공익법인은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정보 공시

일본의 공익법인 제도와 현황 정보는 웹사이트5)에 공개되어 있다. 웹사

이트는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제도 해설, 기부세제의 내용,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보, 행정서류 등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익인정

등위원회의 정보 및 공익법인 제도 관련 법령 등을 공시하고 있다.

원문 번역

【公益法人等に関する情報】
 公益法人等の検索

【施策】
 制度改革の経緯
 法令･ガイドライン等
 寄附･税制

【공익법인 등에 관한 정보】
 공익법인 등의 검색

【시책】
 제도 개혁의 경위 
 법령･가이드라인 등 
 기부･세제 

<표 Ⅱ-8> 일본 공익법인 정보 사이트 구조

5) https://www.koeki-inf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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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

 よくある質問(FAQ）
  ∙０.【全体版】FAQ(よくある質問）
  ∙１．公益申請、移行の認定･認可申請手続に

関するもの
  ∙２．役員等の選任
  ∙３．支部･合併等
  ∙４．公益認定基準(機関設計･運営に関する

もの）
  ∙５．公益認定基準(財務･会計に関するもの）
  ∙６．移行後の公益社団法人･公益財団法人

の運営
  ∙７．欠格事由･認定取消し(公益法人認定法

第６条、第29条関係）
  ∙８．公益目的事業(基本的事項）
  ∙９．公益目的事業(各論）
  ∙10．公益目的支出計画に関するもの
  ∙11．変更認定･認可･届出手続に関するもの

特例民法法人(旧公益法人)に係る施策

【行政庁からのお知らせ】
 公示･公表
 税額控除に係る証明

【委員会等からのお知らせ】
 答申･勧告･その他決定等

【白書･統計】
 公益法人の統計
 特例民法法人の統計

【その他】
 情報提供はこちら
 相談･問合せ先一覧
 よくある誤解への回答
 English(説明)

【サイト情報】
 このサイトについて

【申請の窓口】
 申請様式･手引き
 電子申請開始申し込み
 電子申請の手引き
 事業報告等の閲覧請求

 자주 하는 질문(FAQ)   
 ∙ 0.【전체판】FAQ(자주 하는 질문)   
 ∙ 1. 공익 신청, 이행의 인정･인가 신청 수속에 

관한 것   
 ∙ 2. 임원 등의 선임   
 ∙ 3. 지부･합병 등   
 ∙ 4. 공익인정기준(기관 설계･운영에 관한 것)

 ∙ 5. 공익인정기준(재무･회계에 관한 것)  
 ∙ 6. 이행 후의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의 

운영   
 ∙ 7. 결격 사유･인정 취소(｢공익법인 인정법｣ 

제6조, 제29조 관계)   
 ∙ 8. 공익목적사업(기본적 사항)   
 ∙ 9. 공익목적사업(각론)   
 ∙ 10. 공익목적 지출 계획에 관한 것   
 ∙ 11. 변경 인정･인가･신고 수속에 관한 것 

특례민법법인(구 공익법인)에 관련된 시책
 
【행정청으로부터의 알림】
 공시･공표
 세액 공제에 관련된 증명

【위원회 등으로부터의 알림】
 답신･권고･기타 결정 등

【백서･통계】
 공익법인의 통계
 특례민법법인의 통계

【기타】
 정보 제공은 이쪽
 상담･문의처 일람
 자주 있는 오해에 대한 응답
 English(설명)

【사이트 정보】
 이 사이트에 대해

【신청의 창구】
 신청 양식･수첩
 전자 신청 개시 신청
 전자 신청의 안내
 사업 보고 등의 열람 청구

<표 Ⅱ-8>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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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정보 공시 웹사이트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법인 코

드, 법인 명칭, 법인 구분, 행정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홈페이지, 사업

연도, 사업 종류, 사업 개요 등 일반현황에 국한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추가

적으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공익사업, 계속사업, 특정기부 등의 정

보를 공시하지만,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은 

법률6)에 의해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재산목록 외 계

산서류, 사업보고 등) 등을 행정청에 제출한다. 공익법인이 행정청에 제출한 

재무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열람 청구7)를 하여야 한다.

[그림 Ⅱ-1] 일본 공익법인 정보 공시 예시

자료: https://www.koeki-info.go.jp/pictis-info/csa0003!show#prepage2, 검색일자: 2022. 1. 16.

6)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7) 열람 청구 대상 서류는 ① 사업계획 등(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 

전망 서류), ② 사업보고서 등(재산목록, 인원 명부, 보상지급 기준, 현금흐름표, 운영조

직 개요, 사원 명부,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사업보고 및 

부속명세서, 감사보고), ③ 정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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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가) 회계기준 구조 및 실무지침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회계기준 및 주해를 회계기준으로 보며, 별표 

및 양식에 대해서는 기준으로부터 분리하여 운용지침으로 정한다. 즉, 공익

법인이 회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운용지침에 의한다.

또한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별도의 실무지침이 존재한다. 실무지침

은 내각부가 아닌 일본공인회계사협회에서 발간하며, 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실무상 지침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인정등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에게 협력 의뢰하였던 항

목 중 회계감사상 유의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 공익법인과 NPO법인의 비교

일본의 기존 공익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제로 진행되었다. 이는 법인

의 설립과 공익성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8년 

공익법인 제도 개혁 관련 3법이 시행되어 법인의 설립과 공익성의 판단을 분

리하였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을 자유롭

게 설립할 수 있었으며,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중 위원회의 공익성 심

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세제상 우대를 적용받는다.

NPO법인은 비영리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하며, 소할청(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인증으로 설립된다. 이렇게 설립된 NPO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할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획득한 NPO법인

은 인정 NPO법인으로서 세제상 우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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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익법인 NPO법인

법인 
설립

1. 목적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2. 공증인에 의한 정관의 인증
3. 필요에 따라 설립 시 임원 등을 선임
4. 설립의 등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성립

1. 정관,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2. 설립 총회를 개최
3. 소할청(도도부현 또는 정령 지정도시)에 

설립 인증의 신청을 실시
4. 소할청에 의한 신청서류 종람, 심사를 거

쳐 인증 후, 등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성립

법인 
인증

∙ 공익목적사업 비율이 50% 이상
∙ 수지상상(収支相償)으로 예상
∙ 유휴 재산액이 일정액 이하
∙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적 능력’ 존재
∙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사･감사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

∙ PST 요건1)

∙ 공익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
∙ 특정 비영리 활동의 사업비가 80% 이상
∙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사･감사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 등

<표 Ⅱ-9> 일본 공익법인과 NPO법인의 비교

  주: 1) 법인의 과거 실적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① 총수입에 차지하는 기부금 수입의 비율이 5분의 1 이상인 것
② 각 사업연도에 3,000엔 이상의 기부금을 평균 100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것
③ 사무소 소재지의 자치체의 조례로 개별 지정을 받고 있는 것

자료: 저자 작성

공익법인과 NPO법인은 모두 세제상 우대를 받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하

지만 공익법인과 NPO법인의 세제상 우대는 차이가 소폭 존재한다. 세부적

인 차이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종류 구분 공익법인 NPO법인

법인
자체
세제

수익사업과세(법인세)  O1) O

이자･배당 등에 관련된 원천소득세의 비과세(소득세)  O X

미나시2) 기부(법인세)  O O

기부
세제

개인의 소득공제(소득세)
법인의 손금산입에 관련된 별도 프레임 조치(법인세)

 O O

개인의 세액 공제(소득세)  O O

개인이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소득세)  O O

개인 상속재산을 기부했을 경우의 상속세의 비과세 대상(상속세)  O O

<표 Ⅱ-10> 공익법인과 NPO법인의 세제 우대 비교

  주: 1) ｢공익 인정법｣상의 공익목적사업으로서 인정된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2)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중에서 스스로가 실시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공익법인 사단･재단법인

에 있어서는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기부금액과 기부금
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을 실시하는 제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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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 현황

일본은 다양한 비영리조직이 존재하며, 비영리조직의 선택에 따라 비영리

조직 유형별 회계기준을 사용한다. 비영리조직 유형별 회계기준의 예로 사

회복지법인회계기준, 병원회계준칙, 종교단체회계지침, 학교법인회계기준 등

이 존재한다. 

유형 기준명 제정 주체

공익법인 공익법인계기준 내각부

NPO법인 NPO법인회계기준 민간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회계기준 후생노동성

의료법인 병원회계준칙 후생노동성

종교법인 종교단체회계지침 일본공인회계사협회

학교법인 학교법인회계기준 문부과학성

<표 Ⅱ-11> 일본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즉, 정부의 주

도하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NPO법인은 민간에서 제정

한 회계기준을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조직 유형별로 해당 회계기준

을 사용한다. 일본 역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정비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나. 미국

해외의 공익법인 현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는 필

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계적 표준을 미국에서 제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 미국의 공익

법인회계기준의 역사와 표준화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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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기준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종류와 법인격 취득은 

개별 주의 전속 입법사항으로 연방 단위의 통일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

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연방세법｣(IRC) §501(c-3)에서 자선 및 공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총 29개의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

의 종류와 성격을 나열하고 있다. 현행 기준하에서 면세단체로 지정된 법인

은 Form 990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미국 면세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1993년 6월부터 SFAS 116(기

부금 수수에 관한 회계) 및 SFAS 117(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에 따라 재무

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2008년에는 SFAS가 ASC 958 FASB 회계기준코

드 작성 및 SFAS No. 162의 대체를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SFAS가 ASC 958

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2) 기준 제정

미국은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FASB를 설립하였으며, 

FASB가 1977년 이후부터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1980년에는 ‘개념기준서 제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

을 발표함(SFAS No. 4)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통합된 회계기준이 마련되기 시

작하였다. FASB는 1993년에 SFAS 116 및 SFAS 117을 제정하였으며, 받은 기

부금 및 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비영리조직은 FASB에 의해 1993년에 제정된 SFAS 116 및 

SFAS 117, 2008년에 발표된 SFAS ASC 958(SFAS No. 162 대체)에 따라 재무

제표를 공시하고, 면세단체에 해당되는 법인은 받은 기부금과 기부금 사용

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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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개정

가) 개정 연혁 

미국의 경우 1920년대 이전에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간의 회계기준이 

구분되지 않다가 1920년대 이후부터 기금회계가 도입되면서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가 따로 구분되어 발전되었다. 이후 1970년대 미국 대도시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회계 및 비영리단체 회계의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전까지 정부 회계 및 비영리단체 회계는 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미국공인회계사협회)의 대

학, 의료기관 등 각종 비영리조직의 상부 연합체가 각자의 회계기준과 지침

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는 비영리조직의 유형마다 각자의 회계

기준과 지침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재무보고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FASB가 

설립되었으며, FASB가 1977년 이후부터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에 적극적으

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에는 ‘개념기준서 제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을 발표함(SFAS No. 4)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통합된 회계기준

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FASB는 1993년에 SFAS 116 및 SFAS 117을 제정

하였으며, 받은 기부금 및 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비영리조직의 재무제

표를 공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원 조직은 특정 로비 활동 및 정치 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금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FASB 회계기준코드 작성 및 

SFAS No. 162의 대체를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SFAS가 ASC 958로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8)   

2016년 8월 18일 FASB는 ASU No. 2016-14에서 비영리기업이 순자산을 

분류하는 방법과 재무제표 및 유동성,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주석표

시 방법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FASB는 ASU No. 2016-14 개정

을 통해 재무제표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주석의 공시를 강화하여 비영리단체

의 자원 및 자원 운영에 관한 더욱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8) 배원기･박재형, 󰡔비영리법인NPO)의 회계와 세무 입문(제3판)󰡕, 신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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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침은 순자산의 분류체계를 기존 3등급에서 2등급 체계(기부 제한 

있는 순자산과 기부 제한 없는 순자산)로 수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부자 

제한이 없는 자원 사용에 대한 자체적 부과 제한 및 기부 제한 있는 순자산 

구성에 대한 공개를 더욱 강화하였다.  

개정연도 내용 제･개정기관

1980년

개념기준서 제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
(Statement of Accounting Concepts No. 4 
“Objective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 
business Organizations(SFAS No. 4)) 발표”

1977년부터 FASB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관
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에 ‘개념기준서 제
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을 발표함
(SFAS No. 4)

1987년
비영리조직의 감가상각비 인식(Recognition of 
Depreciation by Not-for Profit Organization) 

FASB

1988년

FASB 기준서 93호 수정, 비영리조직의 감가상
각의 인식 시행일의 연기(Deferral of the 
Effective Date of Recognition of Depreciation 
by Not-for-Profit Organizations-an Amend- 
ment of FASB Statement No. 93)   

FASB

1993년

FASB는 SFAS 116 및 SFAS 117 제정. 받은 
기부금 및 기부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를 공시함. 회원 조직은 특정 
로비 활동 및 정치 비용에 대한 새로운 세금에 
직면하게 됨

1) FASB SFAS No. 116, No .117을 발표함
2) 수정발생주의와 기금회계에서 벗어나 발생
주의에 따른 실체적인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
도록 함

1995년

FABS는 SFAS No. 124를 통하여 비영리조직
의 특정 투자자산회계를 제정함(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Held by Not-for-Profit 
Organization)

FASB

2002년
｢Sarbanes-Oxley 법｣이 공법이 되고, NYS 
CHAR500이 CHAR006을 대체함

FASB

2008년

1) FASB는 SFAS No. 162 The Hierarchy of 
Generally Accepted Accouting Principles
을 발표하여, 기존의 SFAS를 주제별로 분
류하는 작업을 완성함 

2) FASB는 기부자 제한 기부금의 순자산 분류 
보고와 관련된 SFAS 117-1을 도입함

FASB 회계기준코드 작성 및 SFAS No. 162의 
대체를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SFAS가 ASC 958
로 통합됨

2010년
NYPMIFA는 자선 기부금 지출과 관련된 법률
을 개정하고 NFP의 신중한 자금 관리 및 투자
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을 제공

FASB는 2009년 FASB 산하에 NAC(Not-for- 
Profit Advisory Committee(비영리자문위원회))
를 설치하여 신규로 제･개정되는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은 NAC의 연구 검토를 받도록 함

<표 Ⅱ-12> 미국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개정 연혁 및 제･개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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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도 내용 제･개정기관

2013년
2013년 ｢활성화법｣은 NFP의 부담을 최소화하
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됨

FASB

2016년

ASU 2016-14는 순자산 분류를 명확히 함. 3
가지 종류의 순자산이 2가지가 됨. 재무제표 
공개를 위해서는 비용의 자연적 및 기능적 분
류와 이사회 지정 기금이 요구됨

FASB

2019년
ASU 2018-08에는 받은 기부금 및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포함됨

FASB

<표 Ⅱ-12>의 계속

출처: The CPA Journal(NYSSCPA), 배원기･박재형(2019)

나) 개정 방법 

미국은 1977년부터 FASB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에 ‘개념기준서 제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목적’(SFAS No. 4)을 발표하

였다. 특히, FASB는 2009년 FASB 산하에 NAC(Not-for-Profit Advisory Committee: 

비영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로 제･개정되는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은 

NAC의 연구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특

수성을 고려한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4) 적용 범위

가) 적용 방법(전체, 기부금단체)

｢연방세법｣(IRC) §501(c)와 §501(d)에서 자선 및 공익 등의 목적으로 설립

된 비영리단체 등 총 29개의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단체를 열거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의한 면세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열거된 자선단체는 아

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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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단체 종류 면세요건

(1) ｢의회법｣(Act of Congress)
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2) 종교, 자선, 과학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자선단체

(3) 사회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자선단체

(4) 노동, 농업 또는 원예조합
(5) 상호공제회

(1)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점검, 문화, 교육,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아동 및 동물의 학대 방지’를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며 공동모금(community chest), 기금(fund), 재단
(foundation)이어야 함

(2) 자선단체는 순수익이 사적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그 주된 활동은 정치적 선전이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활동 및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

(3) 해당 단체는 설립 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IRS)에 신청서
(Form 1023)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익성 테스트(조직테스트
와 운영테스트)를 거쳐 자선단체로 승인･지정되어야 함 

<표 Ⅱ-13> 미국 ｢연방세법｣ 면세단체 및 면세요건

자료: ｢연방세법｣(IRC) §501(c)와 §501(d)

다시 위에서 열거된 자선단체는 IRC 509(a)의 기준에 따라 공공자선단체와 

민간재단으로 구분된다. 공공자선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 및 정부기관

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주로 교회 및 관련 조직, 병원 및 의료연구조

직, 학교 등의 교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민간재단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 간 소규모 집단에 의해 운영되며 투자소득 및 소규모 자금

을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주로 IRC 509(a)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

우 민간재단으로 간주된다(정도진･박윤진･정수진･최중갑, 2017).

   

5) 정보 공시

가) 공시 방법(공시경로)

현재 기준 미국의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은 Form 990을 의무적으로 제

출해야 한다. 이때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대한 세무신고는 영리사업 기준과는 다르다. 

이는 납세자로서 납세의무 확정 목적이 아니라 면제요건인 공익성 유지에 

대한 확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 해당 법인은 자선조직으로 지칭

되며, 이들은 반드시 Form 990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미국은 비영리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비영리단

체는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직접적인 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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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비영리단체의 예산 집행 및 재무보고 절차

에 대해 채러티워치(CharityWatch)나 가이드스타(GuideStar)를 통해 간접적

인 형태로 감시감독을 수행하고 있다.9) 

나) 공시 범위(재무제표 범위)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연방세법｣에 따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세무보고 목적으로 Form 990을 작성해야 하며, 현행 비영리단체에 적용

되는 회계기준인 SFAS ASC 958이 적용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Form 990과 

함께 동시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Form 990 체크리스트 12). 

<표 Ⅱ-14> 미국 Form 990 체크리스트

Items 내용 쪽수

1. 요약
수행 목표(Mission) 및 주요 활동 [D], 일반 주주 및 개별 주주
(independent voting members) 수, 비영업수익 [G]
전기 및 당기 수익, 비용, 순자산 [F] 1

2. 서명(Signature) 허가자 및 유상 작성자(paid preparer)의 서명

3. 프로그램 서비스 성과 
명세서

수행 목표 설명 [D]
3가지 주요 프로그램 활동 설명 [D]
지급된 보조금(grants paid)을 포함한 비용과 상위 3개 활동에 
대한 수익과 총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 및 수익 [F]

2

4. 체크리스트 1 납세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일정 체크리스트 [T] 3~4

5. 체크리스트 2 기타 국세청 신고 및 세금준수에 관한 진술서(예/아니오) [T] 5

6. 관리방식, 경영, 
정보공개 [G]

관리조직 및 경영진에 대한 질문
이해 상충 및 내부 고발자를 포함한 정책에 대한 질문
정보공개

6

7. 배당금(Compensation) 
[G] [T]

임원, 이사, 수탁자, 주요 직원 및 개별 주주의 이름, 직함, 근
무시간 및 직위, 보수
상위 3명 개별 주주(independent contractors)의 이름, 주소, 
서비스 설명

7~8

8. 수익 보고서 [F]

기부금, 증여금 및 보조금
프로그램 서비스 수익
기타수입: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 income from investment), 
자산매각금액

9

9) https://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search.irs&ein=04288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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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내용 쪽수

9. 기능별 비용 보고서 
[F]

프로그램 서비스, 경영 및 자금조달로부터 기능별로 보고되는 
24개 라인의 비용

10

10. 재무상태표 [F] - 자산(항목 1~15), 부채(16~26), 순자산(27~34) 11

11. 순자산 조정 [F] 연초 조정 순자산에서 연말 잔액으로 조정

12
12. 재무제표 및 보고

회계방법(현금, 발생, 기타)
독립감사인에 의한 수정 또는 감사 여부
감사위원회 [G]

<표 Ⅱ-14>의 계속

  주: [D] 스토리텔링 설명, [F] 재무정보, [G] 관리방식 정보, [T], 세금준수 정보
자료: 윤재원(2016), p. 518 <Table 1>

다. 영국 및 아일랜드

영국 및 아일랜드의 비영리조직은 영국의 ｢자선법｣과 최근 개정된 FRS 

102(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02)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자선법｣ 및 FRS 102에 적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적용 기준

영국 및 아일랜드의 경우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종류와 

법인격 취득에 대한 ｢자선법｣ 혹은 ｢회사법｣에 따라 2006년 ｢회사법｣ 섹션 386 

(Company Act 2006)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연간 

총수입이 1만파운드 이상으로 등록된 자선단체(CIO)10)의 경우 연간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FRS 102 도입 이후에는 중소기업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

에서 요구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

무보고를 할 수 있다. FRC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의 범위와 회계처리 방식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들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FRS 102로 명

10) 자선법인(CIO)은 2011년 ｢자선법｣ 제11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자선단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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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영국의 회계기준은 FRS 10211)과 일반 GAAP의 원칙을 

준용하며, 현행 영국의 GAAP와 IFRS의 기준이 일치하는 경우 FRS 102와 비교

하여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회계 선택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UK GAAP에 

따라 보고하는 모든 기업은 FRS 102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FRSS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or Small Entities)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한다. FRS 102는 중소기업을 위한 IFRS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IFRS

의 단순화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FRS 102는 기존의 영국 ｢회사법｣을 준수하

거나 구 영국 GAAP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일부 회계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영

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 

FRS 100에 따라 비영리단체 기준에 적격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회계기준 옵션의 종류

(1) EU가 채택한 IFRS ｢회사법｣
(2) 공시를 축소한 IFRS의 인식과 측정(FRS 101, ‘공시를 축소한 체계’ 또는 RDF)
(3) FRS 102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서에 기초한 영국 GAAP 보고의무자를 위한 FRS(‘새로운 

영국 GAAP’)
(4) 공시(RD)가 축소된 FRS 102(새로운 영국 GAAP)
(5) 소규모 기업을 위한 재무보고 표준(FRSSE)

<표 Ⅱ-15> 영국 FRS 100 기준에 따른 회계정책 옵션

자료: 영국 FRS 100

11) FRS 102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됨



26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그림 Ⅱ-2] 영국 FRSSE를 위한 신규 프레임워크 

 자료: 영국 FRS 100

FRS 102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비영리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간결한 재무

보고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FRS의 요구사항은 2009년

에 최초로 발표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중소기업 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for SME)에 기초를 두고 있다.12) FRC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

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와 회계처리에 대한 관점에서 기준을 개정

하였으며, 적용 대상에 대한 표준적인 명칭으로 FRS 102로 명명하였다. 

FRS 102는 기업으로 구성되지 않은 기업과 이익지향적이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및 재무보고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일

반목적재무제표는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주주, 채권자, 종업원 및 일반인 구

성원 등)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13) 

12) 해당 기준서는 비영리단체를 ‘중소형’ 혹은 ‘비공개’ 및 ‘비관리책임’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13) 최근에 적용되는 비영리단체 회계기준 FRS 102는 2018년 3월에 발행된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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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도 내용 제･개정주체

2007 규정 Charities Act 2006(｢자선단체법｣) 

2004년에는 자선단체법안 초안(Draft Charities 
Bill)이 공표되고, 이에 대해 상원과 하원의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초안을 검
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그리고 양
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 
8일 영국 국왕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Charities 
Act 2006(｢자선단체법｣)이 제정

2008 규정 자선단체(계정 및 보고서) 규정 2008

2009 명령
｢자선법｣ 1992 및 1993(합계 대체) 명
령 2009(SI 2009 No. 508)

2014 규정
자선단체(등록 예외)(개정) 규정 2014 
(SI 2014 No. 242)

2015 명령
2015 명령: ｢자선법｣ 2011(회계 및 감
사) 명령 2015(SI 2015 No. 321)

2015 그룹 
규정

｢자선법｣ 2011(그룹 계정) 규정 2015(SI 
2015 No. 322)

2016 명령
｢자선단체(보호 및 사회적 투자)법｣ 2016
(시행 1호 및 경과 조항) 규정 2016

<표 Ⅱ-16> 영국 비영리조직회계기준(SI 2009 No. 508) 개정 연혁 및 제･개정주체

2) 기준 제정

영국은 2008년 자선단체에 대한 계정 및 보고서 제출의무를 담은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자선법｣ 1992 및 1993을 통합하는 명령을 내림으

로써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였다(SI 2009 No.

508). 또한 2009년에 최초로 도입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중소기업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에 기초하여 FRS 102를 제정하였다. 

3) 기준 개정

가) 개정 연혁 

영국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본 준칙인 자선단체 규정(SI 2009 No.

508)에 대한 개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28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개정연도 내용 제･개정주체

FRS 102 
도입 후 

2009년에 최초로 도입된 IASB(국제회
계기준위원회)의 중소기업 국제재무보
고기준(IFRS for SME)에 기초하여 FRS 
102를 도입함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영국재무보고위원회)14)

<표 Ⅱ-16>의 계속

자료: NYSSCPA, The CPA Journal

영국의 자선법인은 2011년 ｢자선법 제11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자선

단체를 의미하며, ｢자선법｣에 따라 면제 자선단체가 된 단체는 등록위원회

의 규제에서 면제된다. 대학의 경우 면제 자선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들은 현재 HEFCE(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영국 고

등교육 기금위원회)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자선단체들은 해당 조직 

유형에 적용되는 회계 및 보고 요건을 따른다. 반면, 해당 조직 유형의 규제

를 받지 않은 자선단체의 경우 ｢자선단체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정과 대

차대조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FRS 102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보고기준서이며, 

기업에게 간결한 재무보고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요구사항들은 2009년에 발표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중소기업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에 기반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공익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인 FRS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

었으며, 조기 적용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허용되었

다. SORP(Scope of a 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 권장실천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현행 SORP의 요구사항이나 재무제표 작

성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종

14) FRC(재무보고위원회)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감사, 회계사를 규제

하고 영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관리 코드를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FRC는 회사 보

고서, 감사 및 고품질 위험 관리에 의존하는 투자자 및 기타 사람들을 겨냥하여 비즈니

스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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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는 회계기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FRS를 적

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였다.15)

의무공시목록

(1) FRS 102 영국 및 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재무보고기준 개정 - 2016년 3월에 발표된 공정가
치 서열체계 공시

(2) FRS 101 축소 공시 프레임워크 및 FRS 102 영국 및 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재무보고 기준서
의 개정 - 2016년 12월에 발표된 주주들의 통지

(3) FRS 102 영국 및 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재무보고기준서의 개정 – 이사진 대출 – 2017년 5
월에 발행된 소기업에 대한 선택적 중간 구제

(4) FRS 102 영국 및 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재무보고기준 개정 - 2017년 3주년 검토 - 2017년 
12월에 발표된 점진적 개선사항 및 명확화 

(5) 일부 경미한 인쇄적 또는 표시적 수정사항

<표 Ⅱ-17> 영국 SORP 적용기업 재무제표 작성 의무 기준

자료: 영국 FRS

나) 개정 방법 

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개정 방법으로서 2004년에는 자선단

체법안 초안(Draft Charities Bill)이 공표되고, 이에 대해 상원과 하원의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가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 그리고 

양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 8일 영국 국왕의 재가를 얻음

으로써 Charities Act 2006(｢자선단체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Financial Reporting 

Council(영국재무보고위원회)는 2009년에 최초로 도입된 IASB(국제회계기준

위원회)의 중소기업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for SME)에 기초하여 FRS 102를 

도입하였다. 

15) 참고) ① EU가 채택한 IFRS ｢회사법｣, ② 공시를 축소한 IFRS의 인식과 측정(FRS 101, 

‘공시를 축소한 체계’ 또는 RDF), ③ FRS 102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서에 기초한 영국 
GAAP 보고의무자들을 위한 FRS(‘새로운 영국 GAAP’), ④ 공시(RD)가 축소된 FRS 102

(새로운 영국 GAAP), ⑤ 소규모 기업을 위한 재무보고 표준(FR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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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범위

가) 적용 방법(전체, 기부금단체)

영국의 ｢자선법｣ 제11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자선단체는 등록위원회의 

규제에서 면제된다. 대부분의 면제 자선단체는 자체 ‘주요 규제 기관’이 따로 

존재하며, ‘주요 규제 기관’이 없는 경우 ｢자선단체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정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반면 등록위원회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CIO(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s: 자선사업법인)를 

제외한 연간 총수입이 5,000파운드 미만인 자선단체인 경우 예외 자선단체로 

규정된다.16)  

FRS 102는 보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손익(또는 손익)을 일정 기간 진실

하고 공정하게 보기 위한 재무제표에 적용되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익기업 및 기타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PBE’로 접

두사를 붙인 문단 번호는 공익사업체에 의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직접 또

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용과 관련된 유추는 구체적으로 지시된 경우 공익기업집단 내 기업 이외

의 공익기업이 아닌 기업에 의한 것이며, 해당 공익기업은 ‘PBE’로 시작하는 

모든 문단을 목적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또한, FRS 102를 적용하는 기업은 이 FRS에 적용되는 관련 법적 요구사

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FRS가 반드시 모든 법적 공시 요구사항

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기업(Section 1A Small Entities 참조)과 관

련하여 대부분의 법적 공시 요구사항이 포함되지만, 재무제표가 감사된 경

우에만 관련되어 있다.

  

5) 정보 공시

가) 공시 방법(공시경로)

현재 기준 영국의 자선단체 등록위원회에 등록된 자선단체의 경우 이사회 

16) 주로 특정 종교 자선단체의 교회 및 예배당, 스카우트 및 가이드 그룹이 여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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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간 소득이 2만 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CIO일 경우 연간보고서를 제출

할 의무를 가지며, 총수입이 1만파운드 미만인 자선단체는 등록된 세부 정보

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총수입은 ｢자선단체법｣에 따라 특별 신탁

을 포함한 모든 출처에서 기록된 총수입으로 정의하며, 기부금, 대출 및 투

자 또는 고정자산판매 수익을 제외한 모든 출처의 명세서에서 기록된 것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한 수입이 발생주의 따른 총소득일 경우 재무 활동 명

세서(해당 SORP에 따라 작성)에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밀한 감시감독과 정보 공시를 위해 ‘자선

위원회(Charity Commission)’를 두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자선위원회는 비

영리단체의 불법행위 및 불성실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나) 공시 범위(재무제표 범위) 

면제 자선단체(비영리단체)는 해당 조직 유형에 적용되는 회계 및 보고 요건

을 따르고 있으며, 반면 해당 단체가 면제 자선단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자선단체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정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의무를 가진다.

FRS 102에 적격한 기업들은 FRS 기준에 따라 단체의 재무상태와 일정기

간 손익(수익과 지출)을 객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준은 일반

기업과 공익법인 그 외의 단체에도 적용 가능하다. 기준서에서 ‘PBE(Public 

Benefit Entities)’가 붙는 문단은 공익기업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기업이 아닌 기업에는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하

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공익기업은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PBE’가 붙

는 모든 문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SORP(권장실천서)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공익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SORP에 의해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FRS 100에서는 EU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는 기업은 반드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

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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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시목록

(a) 재무제표가 FRS 105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개별재무제표인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b) 재무제표가 FRS 105를 적용할 자격이 없는 기업이나 FRS 105를 적용할 자격이 있으나 적
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업의 재무제표인 경우에는 이 FRS, EU 채택 IFRS 또는 FRS 101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표 Ⅱ-18> 영국 FRS 100 기준 비영리단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기준

자료: 영국 FRS

6) 기타

가) 감사

회계연도의 총수입이 2만 5,000파운드 이상인 자선단체일 경우 자체적인 

검사 또는 감사를 이행해야 한다. 대체로 총소득이 2만 5,000~50만파운드일 

경우 독립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하고, 총소득이 5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

우 외부에 의한 감사가 요구된다. 

라. 호주

호주의 경우 호주 자선단체 및 비영리 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profits Commission: ACNC)에 등록된 비영리단체(Non for Profit: NFP)

에 가입이 되어야만 비영리단체 혹은 자선단체로 활동이 가능하며, 세법상

의 면세 혜택과 특별회계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체 가입 여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계기준의 적용 또한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적용 기준

호주의 경우 호주 자선단체 및 비영리 위원회(ACNC)에 등록된 비영리단

체(NFP)는 호주 회계표준을 준수하는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호주의 회

계표준은 기본적으로 영리단체의 적용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NFP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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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작성된 표준과 새로운 수익인식표준인 AASB 1058을 통해 비영리단

체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기준 제정

호주는 AASB 1058(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1058)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으며, 예외적으로 AASB 15와 AASB 2016-8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AASB 1058을 조기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만 IASB는 AASB 1058의 요구사항을 개정된 호주의 개념체계에 대한 검

토를 위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3) 기준 개정

가) 개정 연혁 

호주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기본 준칙인 자선단체 규정(AASB 1058)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기준명 기준 내용 제･개정주체

AASB 1
Non-for profit 단체의 보고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 

1) AASB(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회계기준 해석을 포함한 호
주 회계 표준을 개발, 발행 및 유지하는 
기관으로, AASB는 2001년 ｢호주증권
투자위원회법｣에 의거한 영연방 단체임

2) AASB 1057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적용은 기업과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서의 적용을 식별함

AASB 15
& AASB 16

AASB 1의 수정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된 기준

AASB 1004
NFP단체의 수익인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

AASB 1059
NFP단체의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기준

<표 Ⅱ-19> 호주 비영리단체 회계기준 개정 연혁 및 제･개정주체

자료: AASB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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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 방법 

AASB(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호주회계기준심의위원회)

는 회계기준 해석을 포함한 호주 회계표준을 개발, 발행 및 유지하는 기관

이다. 1991년 ｢증권법｣(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 Act: ASC)에 따라  

AASB를 법무장관 직속으로 설립하였다. 일반적으로 AASB의 기능은 개념 

구조 개발(Conceptual Framework), 제안된 회계기준의 검토, 신규 회계기준 

개발을 위한 후원 또는 수행, 제안된 회계기준의 제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공개자문 수행, 제안된 회계기준의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담당한다. AASB

는 연방법무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1명의 위원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기준의 제･개정은 호주회계연구재단

(Australian Accounting Research Foundation: AARF)에 소속된 공공부문회계

기준심의회(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Board: PSASB)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17) AASB는 첫 단계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에서 기준 제정에 대한 

제안을 받으며, 이때 AASB의 승인을 받는 기준만이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지닌다. 또한 제출된 제안은 Project Advisory Panel에 의하여 예비검토가 

이루어지며, 차후 AASB에 의하여 토의자료(Discussion Paper) 또는 이론검

토서(Theory Monograph)가 작성된다. 차후 공개초안(Exposure Draft)이 작

성되며, 여러 단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AASB의 승인을 받고 해당 기준이 

확정된다.

4) 적용 범위

가) 적용 방법(전체, 기부금 단체)

호주는 NFP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무공시를 요구하고 있

으며, 사적영역에서의 펀딩과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는 모든 비영리단체가 

재무공시를 할 의무를 지닌다. ACNC에 등록된 회원사나 혹은 이해관계자들

은 NFP의 위원회로부터 재무보고의무를 요구받는다. 재무보고는 기업 내부

17) 원정연, ｢호주와 뉴질랜드의 회계기준 제정절차와 회계조화｣, 󰡔월간상장󰡕, 1996년 4월호, 

한국상장사협의회, 199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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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진 혹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내부 공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재무보고

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스튜어드십과 책임 그리고 올바른 의사결정

을 위한 도구로 제공된다. NFP에 요구되는 공시내역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의무, 법률 또는 기타 권한에 대한 내역, 제공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내역 등이 포함된다. NFP에서는 개인기부자가 기부하기 전에 자선단체의 

재무성과와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무제표 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

구한다. AASB 1058이 적용되는 호주 NFP 단체의 종류는 공공자선단체, 건

강증진자선단체, 기타 단체(사회봉사단체, 전문 및 상업협회, 문화사업단체)

가 있다. 

  

5) 정보 공시

가) 공시 방법(공시경로)

호주는 AASB 1058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단체가 공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시의 개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 공

시의 체크리스트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공

시경로로 ACNC가 있으며, 해당 단체의 사이트로부터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재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18) 

나) 공시 범위(재무제표 범위) 

호주에서 NFP로 인정받은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영리적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제출해야 할 전반적인 연간보고서(재무제표) 

내역은 단체의 성과 및 재무적 현황 등이다. 호주는 비영리단체의 규모별 

공시요구 내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18) Australian Charities and Non-for-profits Commission: ACNC(https://www.acnc.gov.au/f

or-public/understanding-charities/financial-information-charity-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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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규모 보고요건 감사 및 검토 의무

Small Size
(연 수익 $250k 이하)

연간 기관보고서 제출 없음

Medium Size
(연 수익 $250k 이상-$1m 미만)

연간 기관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감사 

또는 검토

Large Size
(연 수익 $1m 이상)

연간 기관보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감사

<표 Ⅱ-20> 호주 비영리단체 규모별 공시요구 내역

자료: CPA Australia 

6) 기타

가) 감사

호주는 자발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이 독립감사 혹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발적인 감사 혹은 검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

에 대한 안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공개내역과 감사내역이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마. 캐나다

캐나다는 비영리법인의 법적 규제와 범위에 대한 규정이 1917년 이래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

계기준의 역사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국가로 여겨진다. 

 

1) 적용 기준

캐나다의 경우 1917년 연방 일반 기업 법령 Footnote1에 처음으로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은 ｢NFP

법｣의 파트 11과 12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과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NFP법｣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기업들은 캐나다 공인회계사 핸드북에 명시된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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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 변경 내용 기준 변경 주체

1917년

비영리법인의 개념은 1917년 연방 일반 
기업 법령 Footnote1에 처음 추가. 1917년 
｢회사법｣ 수정법 이전에는 연방 비주식 자
본 회사가 특별법에 의해서만 설립되었음 

1927년
섹션 7A는 1927년 개정된 캐나다 법령의 
일부로 섹션 8로 번호가 변경됨 

1934년
｢회사법｣의 명칭이 1964-65년 캐나다 법령 
52장에 의해 ｢CCA｣로 변경됨

1970년대
초반

~2011년

연방정부는 ｢CCA｣의 Part Ⅱ를 독립 연방 
비영리기업 법령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8번째 개정 시도가 마침내 의회 
절차를 통과하여 2011년 10월 17일에 대
체됨

1) ｢캐나다 법인법｣(CCA)은 2011년 10월 
17일 발효를 선언한 ｢캐나다 비영리
법인법｣(CNCA) 제II부에 따라 아직 지
속되지 않은 주식자본의 유무에 관계없
이 법인을 지배하는 캐나다 연방법임

2) 2011년 10월 17일 이후 모든 새로운 
연방 비영리법인은 ｢CNCA｣에 의해 설
립되었음 

3) CCA의 제II부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법

<표 Ⅱ-21> 캐나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개정 연혁 및 제･개정주체

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CCA Part Ⅱ).

2)　기준 제정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CCA｣(Canada Corporations Act)의 

Part Ⅱ를 독립 연방 비영리기업 법령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침

내 2011년 10월 17일에 ｢CCA｣ Part Ⅱ가 비영리기업의 선정기준과 공시의무 

등에 관한 주요 규정으로 제정되었다.  

3) 기준 개정

가) 개정 연혁 

캐나다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회계기본 준칙인 ｢CCA｣ Part Ⅱ

에 대한 개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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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의 계속

연도 기준 변경 내용 기준 변경 주체

인은 2014년 10월 17일까지 CNCA에 
따라 계속되어야 했지만, 이 법인이 책
임자의 120일 통지에 의해 행정적으로 
해산될 수 있었음(｢캐나다 법인법｣, R.S.C. 
1970, C. C-32 참조.)

자료: ｢CCA｣ Part Ⅱ

나) 개정 방법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NFP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된 공시요건들이 변경되어 오면서 개정되어 왔다. 의회의 입법에 따라서라기보

다 연방정부가 1970년대부터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

거하여 꾸준히 ｢NFP법｣을 개정해 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CCA｣의 Part Ⅱ를 독

립 연방 비영리기업 법령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8번째 개정 시도가 

마침내 의회 절차를 통과하여 2011년 10월 17일에 대체되었다. 또한, 2011년 

10월 17일 이후 모든 새로운 연방 비영리단체는 ｢CC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해당 비영리단체는 ｢CCA｣의 Part II에 따라 재무제표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4) 적용 범위

가) 적용 방법(전체, 기부금단체)

캐나다는 ｢CCA｣ Part Ⅱ에 의하여 ‘국가적, 애국적, 종교적, 자선적, 과학적, 

예술적, 사회적, 전문적 또는 스포츠적 성격의 목적을 가진 기업’을 연방 비

영리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주식이 없는 기업

자본 형태를 지닌 개념으로 확대하였다. 2011년 10월 17일 발효된 ｢캐나다 

비영리법인법｣(CNCA) Part Ⅱ에 따라 지속되지 않은 자본이 있는 기업의 경

우 캐나다 연방 법률이 2011년 10월 17일에 개정되면서 모든 새로운 연방 

비영리법인은 ｢CCA｣에 의해 포함되었다. Part Ⅱ의 적용 대상은 지역사회조

직, 스포츠 및 소셜클럽, 자선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캐나다 NFP

법｣에 따라 ｢CCA｣에서 요구되는 재무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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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공시

가) 공시 방법(공시경로)

현재 기준 캐나다의 비영리기업의 공시요건은 캐나다 공인회계사 핸드북

에 명시된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재무제표의 사본은 매년 회원 총회 전에 회원에게 제

공되어야 한다. 다만, ｢CCA｣ Part Ⅱ에서는 감사인이 비주식 기업에 대한 

연간 재무제표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지만, 연간 재무제표의 준비 및 배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Government of Canada를 통하여 비영리단체의 활동내역

과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다.19) 

나) 공시 범위(재무제표 범위)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할 전반적인 공시내역은 관련 단체의 

규모와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기업 유형 연간 수익 공인회계사 참여 검토의무 감사의무

기부금
유치형

less than $50k option for review default for review option for review

기부금
유치형

between $50K 
and $250k

not possible option for review default for review

기부금
유치형

more than $250k not possible not possible mandatory review

비기부금
유치형

less than $1m option for review default for review option for review

비기부금
유치형

more than $1m not possible not possible mandatory review

<표 Ⅱ-22> 캐나다 비영리단체 유형 및 규모별 공시의무 규정

자료: ｢CCA｣ Part Ⅱ

19) Government of Canada(https://apps.cra-arc.gc.ca/ebci/hacc/srch/pub/t3010/v25/t3010Schdl6_dsplyovr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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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가) 감사

｢CCA｣ Part Ⅱ에서는 감사인이 비주식 기업에 대한 연간 재무제표를 검

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NFP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임용에 관

한 규정은 이에 준하는 ｢CBCA｣(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규정을 

따르고 있다. 

바. 독일  

독일의 경우 현재, 공익법인 등 비영리조직에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회계기

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기준 없이 

설립된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어, 비영리조직 간 비교가능성 저하가 우

려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공인회계사협회(Institut der Wirtschaftsprüfer in 

Deutschland e. V., 이하 ‘IDW’)20)에서 협회 회계지침(IDW RS HFA 5), 협

회 회계지침(IDW RS HFA 14)을 규정하고, 비영리조직의 일부인 기부금단

체에 대한 회계지침(IDW RS HFA 21)을 규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구분 명칭 종류

IDW RS HFA 5
IDW Stellungnahme zur Rechnungslegung: 

Rechnungslegung von Stiftungen
재단과 신탁

IDW RS HFA 14
IDW Stellungnahme zur Rechnungslegung: 

Rechnungslegung von Vereinen
비법인협회

IDW RS HFA 21
IDW Stellungnahme zur Rechnungslegung: Besonderheiten 
der Rechnungslegung Spenden sammelnder Organisationen

기부금단체

<표 Ⅱ-23> 독일 공익법인 회계 관련 지침

자료: 저자 작성

20) 독일 공인회계사협회는 협회 감사표준(IDW Prüfungsstandards, 이하 ‘IDW PS’), 협회 

회계지침(IDW Stellungnahmen zur Rechnungslegung, 이하 ‘IDW RS’), 협회 회계기준
(IDW Standards, 이하 ‘IDW S’), 협회 감사 및 회계 참고사항(IDW Prüfungs- und IDW 

Rechnungslegungshinweise, 이하 ‘IDW PH und IDW RH’)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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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의 비영리조직은 유한책임회사(GmbH), 재단(Stiftungen), 협회

(Vereinen), 기부금단체(Spenden sammelnder Organisationen) 등 회사의 설

립 유형에 따라 독일 공인회계사협회의 회계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비영리법

인을 기능별로 구분하지 않고 성격별로 구분한다.

3. 기준 분석

다음은 국가별로 비영리단체 혹은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이다. 국가별 기준 구성을 분석하기 전에 다음의 표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가별 회계기준의 차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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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

 

1) 회계기준 구성

가) 회계기준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회계기준과 주해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기준

은 제1 총칙, 제2 대차대조표, 제3 순재산증감계산서, 제4 현금흐름표, 제5 

재무제표 주석, 제6 부속명세서, 제7 재산목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페

이지 분량이다. 각 항목에 포함된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세부 내역

  제1 총칙

 1) 목적 및 적용 범위
 2) 계속조직의 전제
 3) 일반원칙
 4) 사업연도
 5) 회계 구분

  제2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의 내용
 2) 대차대조표의 구분
 3) 대차대조표의 자산 가액

  제3 순재산증감계산서
 1) 순재산증감계산서의 내용
 2) 순재산증감계산서의 구분
 3) 순재산증감계산서의 구성

  제4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내용
 2) 현금흐름표의 구분
 3) 현금흐름표의 자금 범위

  제5 재무제표 주석  1) 필수주석 내역

  제6 부속명세서
 1) 부속명세서의 내용
 2) 부속명세서의 구성

  제7 재산목록
 1) 재산목록의 내용
 2) 재산목록의 구분
 3) 재산목록의 가액

<표 Ⅱ-25>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회계기준 내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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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주해는 (주1) 중요성 원칙, (주2) 상계, (주3) 총액주의, (주4) 기

본재산 및 특정자산 표시, (주5) 기금, (주6) 지정순재산 구분, (주7) 일반순

재산 구분, (주8) 외화 환산, (주9) 만기 보유 목적 채권 평가, (주10) 기타 

유가증권, (주11) 기부에 의한 유가증권 취득, (주12) 기금 증감, (주13) 보

조금, (주14) 일반순재산 증감, (주15)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으로 이전, 

(주16)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표시, (주17) 당사자와 거래 등에 대한 사항

을 설명하며,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번역

（注１）重要性の原則の適用について
（注２）内訳表における内部取引高等の相殺

消去について
（注３）総額主義について
（注４）基本財産及び特定資産の表示について
（注５）基金について
（注６）指定正味財産の区分について
（注７）一般正味財産の区分について
（注８）外貨建の資産及び負債の決算時にお

ける換算について
（注９）満期保有目的の債券の評価について
（注10）満期保有目的の債券並びに子会社株

式及び関連会社株式以外の有価証券
について

（注11）指定正味財産に区分される寄付に
よって受け入れた有価証券の会計
処理について

（注12）基金増減の部について
（注13）補助金等について
（注14）一般正味財産増減の部における経常

外増減に属する項目について
（注15）指定正味財産の部から一般正味財産

の部への振替について
（注16）投資有価証券評価損益等の表示方法

について
（注17）関連当事者との取引の内容について

(주1) 중요성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
(주2) 내역표에 있어서의 내부거래 고등의 상계 

소거에 대해
(주3) 총액주의에 대해
(주4) 기본재산 및 특정자산의 표시에 대해
(주5) 기금에 대해
(주6) 지정순재산의 구분에 대해
(주7) 일반순재산의 구분에 대해
(주8) 외화건의 자산 및 부채의 결산 시에 있어

서의 환산에 대해
(주9) 만기 보유 목적의 채권의 평가에 대해
(주10) 만기 보유 목적의 채권 및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에 대해

(주11) 지정순재산으로 구분되는 기부에 의해 
받아들인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해

(주12) 기금 증감의 부에 대해
(주13) 보조금 등에 대해
(주14) 일반순재산 증감의 부에 있어서의 경상

외 증감에 속하는 항목에 대해
(주15) 지정순재산의 부로부터 일반순재산의 부

로의 이체에 대해
(주16)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의 표시방법

에 대해
(주17)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 내용에 대해

<표 Ⅱ-26>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회계기준 주해 구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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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의 회계기준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

인 사항은 회계기준 주해에서 규정한다. 회계기준 주해에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세부 내역 주해

 제1 총칙

 1) 목적 및 적용 범위
 2) 계속조직의 전제
 3) 일반원칙
 4) 사업연도
 5) 회계 구분

(주1)

(주2)

 제2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의 내용
 2) 대차대조표의 구분
 3) 대차대조표의 자산 가액

(주3) (주4) (주5) (주6) (주7) 
(주8) (주9) (주10) (주11) 

 제3 순재산증감계산서
 1) 순재산증감계산서의 내용
 2) 순재산증감계산서의 구분
 3) 순재산증감계산서의 구성

(주6) (주12) (주13) (주14) (주15)
(주3) (주12) (주15) (주16) 

 제4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내용
 2) 현금흐름표의 구분
 3) 현금흐름표의 자금 범위

 제5 재무제표 주석  1) 필수주석 내역 (주17)

 제6 부속명세서
 1) 부속명세서의 내용
 2) 부속명세서의 구성

 제7 재산목록
 1) 재산목록의 내용
 2) 재산목록의 구분
 3) 재산목록의 가액

<표 Ⅱ-27>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회계기준 주해 영역

자료: 저자 작성

나) 운용지침

공익법인회계기준 운용지침의 구성은 1. 설정 및 개정 경위, 2. 공익법인, 

3. 현금흐름표, 4. 재산목록, 5. 퇴직급여, 6. 당사자 거래, 7. 지정순재산, 8. 

자회사 주식, 9. 기금, 10. 보조금, 11. 자산 시가 하락, 12. 재무제표 과목, 

13.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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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

１．設定及び改正の経緯等について 
２．公益法人会計基準における公益法人につ

いて 
３．キャッシュ･フロー計算書の作成について 
４．財産目録の作成について
５．退職給付会計における退職給付債務の期

末要支給額による算定について 
６．関連当事者との取引の内容について
７．指定正味財産として計上される額について
８．子会社株式・関連会社株式について
９．基金について
１０．補助金等の取扱いについて
１１．資産の時価が著しく下落した場合につ

いて
１２．財務諸表の科目 
１３．様式について 

1. 설정 및 개정의 경위 등에 대해
2.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있어서 공익법인에 대해 

3. 현금흐름표 작성에 대해
4. 재산목록 작성에 대해 
5. 퇴직급여 회계에서의 퇴직 급부 채무의 기말 

지급액에 의한 산정에 대해
6.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 내용에 대해 
7. 지정순재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에 대해 
8.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에 대해 
9. 기금 정보 
10. 보조금 등의 취급에 대해 
11. 자산 시가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대해

12. 재무제표 과목
13. 양식에 대하여 

<표 Ⅱ-28>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운용지침 구조

출처: 저자 작성

2) 회계기준 내용

가) 일반원칙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계속조직(Going Concern)21)을 전제로 한다. 회계기준은 대차

대조표, 순재산증감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및 재산목

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며, 중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기부

금액의 중요성이 부족할 경우, 기부에 의해 증가한 순재산을 지정순재산으

로 하지 않고 일반순재산 증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익법인은 

필요한 경우 구분회계를 적용하며, 이때 내부거래 금액은 대차대조표와 순

재산증감계산서에서 상계한다.

21) 계속조직은 공익법인을 청산 또는 전 사업의 폐지 등을 하지 않고 조직이 계속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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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해당 사업연도 말 자산, 부채, 순재산의 상태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는 총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재산으로 구분하며, 자산과 부채는 각각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부

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특히 고정자산은 기본재산, 특정자산 및 기타 

고정자산으로 세분류하며, 실무적으로는 기부에 의해 받아들인 자산으로 그 

금액이 지정순재산에 계상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또는 특정자산에 

계상하고, 당해 공익법인이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예금, 유가증권 등을 갖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보유 목적을 나타내는 독립의 과목을 특정자산에 계

상한다. 공익법인의 순재산은 지정순재산과 일반순재산으로 나눈다. 지정순

재산은 기부에 의해 받아들인 자산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해 해당 자산의 

사용에 제약22)이 부과되는 순재산이다. 일반순재산은 순재산 금액 중 지정

순재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측정한다. 자산 유형별 대

차대조표 가액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교환, 수증 등에 의해 취

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어음, 미수금, 대부금 등의 채권

은 취득가액에서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으로 측정한다. 만기보유채

권23),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24)은 취득가액으로 하며 그 외 유가증

권은 시가25)를 가액으로 한다. 다만 만기보유채권의 액면금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할 경우 상각후원가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은 취득가액을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취득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

가를 가액으로 측정한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

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으로 측정한다. 자산의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26)

22) 기부자 등으로부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도록 지정한 토지, 기부자 등으로부

터 장학금 급부 사업을 위한 적립 자산으로서 법인이 원본을 유지한다고 지정한 금액 

등을 의미한다.

23) 만기까지 소유할 의사로 보유하는 회사채 및 기타채권을 의미한다.

24) 자회사 주식이란 공익법인이 영리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리기업의 주식을 말하며, 관련 회사 주식은 공익법인이 영리기업 의결권의 20% 이상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리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25) 시가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차액은 당기순재산 증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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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시가를 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사용가치

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초과

하지 않는 한 사용가치를 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표 Ⅱ-29> 대차대조표(구분회계)

대 차 대 조 표

레이와     년    월    일 현재

(단위 : 엔)

과 목
공익목적
사업회계

수익사업
등 회계

법인회계
내부거래
등 소거

합계

Ⅰ 자산
  1. 유동자산
      중과목별 기재

      유동자산 합계

  2. 고정자산
   (1) 기본재산

      중과목별 기재

      기본재산 합계

   (2) 특정자산
중과목별 기재

      특정자산 합계

   (3) 기타고정자산
      중과목별 기재

      기타고정자산 합계

      고정자산 합계

      자산 합계

Ⅱ 부채

  1. 유동부채
      중과목별 기재

      유동부채 합계

  2. 고정부채
      중과목별 기재

26) 시가가 장부가액에서 50%를 넘어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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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9>의 계속

과 목
공익목적
사업회계

수익사업
등 회계

법인회계
내부거래
등 소거

합계

      유동부채 합계

  2. 고정부채
      중과목별 기재

      고정부채 합계

      부채 합계

Ⅲ 순재산부
  1. 지정순재산
      중과목별 기재

      지정순재산 합계
   (그 중 기본재산에의 충당액)
   (그 중 특정자산에의 충당액)

  2. 일반순재산
   (그 중 기본재산에의 충당액)
   (그 중 특정자산에의 충당액)

      순재산 합계

      부채 및 순재산 합계

다) 순재산증감계산서

순재산증감계산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순재산 증감을 밝혀 표시하며 총액

주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는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재무제표로, 

공익법인이 영리활동을 수행하지 않기에 손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재산

증감으로 표현한다. 순재산증감계산서는 일반순재산증감과 지정순재산증

감27)으로 나누고, 또한 일반순재산증감을 경상증감과 경상외증감으로 구분

한다.

일반순재산증감은 경상수익 및 경상비용을 기재하여 당기 경상증감28)을 

표시하고, 경상외증감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당기 일반순재산증감액을 

표시한다. 이와 동시에 일반순재산 전기 잔액을 가산하여 일반순재산 기말 

27) 회계기간 중 기부에 의해 받아들인 자산의 금액은 순재산증감계산서상 지정순재산 증감

에 계상한다.

28) 임시적 항목과 과년도 수정품목이 있으며, 경상외증감에 속하는 항목이더라도 금액이 작

거나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경상증감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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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표시한다. 지정순재산증감은 지정순재산 증감액을 발생원인별로 표시

하고 지정순재산 전기 잔액을 가산하여 지정순재산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만약 기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지정순재산으로 구분되는 자산의 제약이 해

제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감가상각을 실시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의 금액, 재해 등에 의해 소멸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지정순재산

에서 일반순재산으로 이체하며, 이체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경상수익 또는 

경상외수익으로 기재한다.

공익법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29)을 받아들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수입액을 수취보조금으로서 지정순재산증감에 기재한다. 이

후 보조금 등의 지출 목적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

으로 이체한다. 덧붙여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목적하는 지출을 실시하는 것

이 예정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액을 수취보조금으로서 일반순

재산증감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금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교부 업무

를 실질적으로 대행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인 경

우, 즉 해당 보조금 등을 제3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등은 예치 보조금 등으로서 처리하고, 사업연도 말의 잔고를 부채에 

기재한다.

29) 보조금 등이란 보조금, 부담금, 이자 보급금 및 기타 상당한 반대급여를 받지 않는 급부

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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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30)는 해당 사업연도의 현금흐름을 표시한다. 현금흐름표는 해

당 연도의 현금과 현금등가물의 수입과 지출을 대상으로 기록하며,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한다.

<표 Ⅱ-31> 현금흐름표(직접법)

현 금 흐 름 표

레이와     년    월    일 현재

(단위 : 엔)

과 목 당년도 전년도 증감

Ⅰ 사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1. 사업활동 수입
      기본재산운용소득
       ………………
      입회금 수입
       ………………
      회비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등 수입
       ………………

      사업활동 수입계

  2. 사업활동 지출
      사업비 지출
       ………………
      관리비 지출
       ………………

       사업활동 지출계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 소득
      고정자산 매각소득
       ………………

30)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정한 현금흐름계산서는 ｢인정법｣ 제5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감사인을 설치하는 공익사단･재단법인 이외의 공익법인은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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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당년도 전년도 증감

       투자활동 수입계

  2. 투자활동 지출
      고정자산 취득 지출
       ………………

       투자활동 지출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Ⅲ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 소득
      차입금 수입
       ………………

       재무활동 수입계

  2. 재무활동 지출
      차입금 상환 지출
       ………………

       재무활동 지출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Ⅳ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관한 환산 차액

Ⅴ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증감액

Ⅵ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기초 잔액

Ⅶ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기말 잔액

<표 Ⅱ-31>의 계속

마) 필수주석

공익법인회계기준은 필수주석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재

무제표의 필수주석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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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

（１）継続組織の前提に関する注記 
（２）資産の評価基準及び評価方法、固定資産

の減価償却方法、引当金の計上基準等
財務諸表の作成に関する重要な会計方
針 

（３）重要な会計方針を変更したときは、そ
の旨、変更の理由及び当該変更による
影響額 

（４）基本財産及び特定資産の増減額及びそ
の残高 

（５）基本財産及び特定資産の財源等の内訳 
（６）担保に供している資産 
（７）固定資産について減価償却累計額を直

接控除した残額のみを記載した場合に
は、当該資産の取得価額、減価償却累計
額及び当期末残高 

（８）債権について貸倒引当金を直接控除し
た残額のみを記載した場合には、当該
債権の債権金額、貸倒引当金の当期末
残高及び当該債権の当期末残高 

（９）保証債務（債務の保証を主たる目的事
業とする公益法人の場合を除く。）等
の偶発債務 

（10）満期保有目的の債券の内訳並びに帳簿
価額、時価及び評価損益 

（11）補助金等の内訳並びに交付者、当期の
増減額及び残高 

（12）基金及び代替基金の増減額及びその残高
（13）指定正味財産から一般正味財産への振

替額の内訳 
（14）関連当事者との取引の内容 
（15）キャッシュ・フロー計算書における資

金の範囲及び重要な非資金取引 
（16）重要な後発事象 
（17）その他公益法人の資産、負債及び正味財

産の状態並びに正味財産増減の状況を
明らかに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1) 계속조직의 전제에 관한 주석
(2) 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충당금의 계상 기준 등 재무
제표의 작성에 관한 중요한 회계 방침

(3) 중요한 회계 방침을 변경했을 때는 그 취지, 
변경의 이유 및 해당 변경에 의한 영향액

(4) 기본재산 및 특정자산의 증감액 및 그 잔액

(5) 기본재산 및 특정자산의 재원 등의 내역
(6) 담보에 제공하는 자산
(7)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직접 

공제한 잔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자
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및 당기 말 
잔액

(8)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직접 공제한 잔
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채권
금액, 대손충당금의 당기 말 잔고 및 해당 
채권의 당기 말 잔액

(9) 보증채무(채무의 보증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우
발채무

(10) 만기 보유 목적의 채권의 내역 및 장부가
액, 시가 및 평가손익

(11) 보조금 등의 내역 및 교부자, 당기의 증감
액 및 잔액

(12) 기금 및 대체 기금의 증감액 및 그 잔액
(13)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으로의 이체액

의 내역
(14)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의 내용
(15) 현금흐름표의 자금 범위 및 중요한 비자금 

거래
(16) 중요한 후발 사건
(17) 그 외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재산의 

상태 및 순재산 증감의 상황을 밝히기 위
해서 필요한 사항

<표 Ⅱ-32>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필수주석 목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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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순재산증감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다. 부속명세서는 재산 및 특정자산 명세서와 충당금명세서를 포

함한다. 다만, 부속명세서에 해당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

였지만 재무제표의 주기에 기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 가능하다.

<표 Ⅱ-33> 재산 및 특정자산 명세서

(단위 : 엔)

구분 자산유형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장부가액

기본재산

토지
건물
… 
… 

기본재산계

특정자산

퇴직급여충당자산
○○적립자산
… 
… 

특정자산계

<표 Ⅱ-34> 충당금명세서

(단위 : 엔)

과목 기초 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 잔액
목적사용 기타

상여충당금
・・・ 

사) 재산목록

재산목록31)은 해당 사업연도 말 모든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명칭, 수량, 

사용목적, 가액 등을 상세히 표시한다. 재산목록은 대차대조표의 구분과 동

31)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규정된 재산목록의 경우, 이행법인 및 일반사단･재단법인은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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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자산과 부채, 순재산으로 나누며, 재산목록의 가액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가액과 동일하다.

<표 Ⅱ-35> 재산목록32)

재 산 목 록

영화     년    월    일 현재

(단위 : 엔)

대차대조표 과목 장소･물량 등 사용목적 등 금액 

(유동자산)

 
현금
예금 

수중 보관
보통예금
○○은행 ○○지점 

운전자금으로
운전자금으로

×××
××× 

유동자산합계 ××× 

(고정자산) 
기본재산 토지 ○○㎡

××시 ▽▽마치 3-5-1
공익 목적 보유 재산이며, ○○사업의 
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  

건물 ○○㎡
××시 ▽▽마치 3-5-1
4층

3~4층 부분: 공익 목적 보유 재산이
며, ○○사업 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

특정자산 ○○적립자산 정기 예금
○○은행 ○○지점

○○사업의 적립자산이며 자산 취득 
자금으로 관리되는 예금

××× 

기타
고정자산 

…… …… …… ××× 

고정자산합계 ××× 

 자산합계 ××× 

(유동부채) 미납금

단기차입금

○○에 대한 미지급액

○○은행 ○○지점

○○사업에 제공하는 비품 구입의 
미지급분
운전자금

××× 

×××

유동부채합계 ×××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차입금 

직원에 대한 것

○○은행 ○○지점

직원 ○○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 대
비한 것
△△사업에 제공하는 건물을 취득하
기 위한 차입

×××

×××

32) 공익 목적 보유 재산을 구분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과목, 자산의 종류, 장소, 수

량, 취득시기, 사용목적의 사업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필요시 별도 항목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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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과목 장소･물량 등 사용목적 등 금액 

고정부채합계 ××× 

 부채합계 ××× 

 순재산계 ××× 

<표 Ⅱ-35>의 계속

나. 미국  

1) 회계기준 구성

가) 회계기준

비영리단체에 대한 미국의 회계기준은 일반 GAAP의 원칙을 준용하며, 일

반 GAAP의 원칙에 추가하여 비영리단체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따로 마련하

고 있다. 특히, 2016년 8월 18일 FASB는 ASU(Accounting Standards Update) 

No. 2016-14에서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분류하는 방법과 재무제표 및 유동

성,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주석 표시 방법을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현행 비영리단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보

고기간의 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

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구분 세부 내역

958 Not-for-Profit Entities(10-15)

 (1)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
 (2) 비영리단체의 정의
 (3) 비영리단체의 예외
 (4) 비영리단체와 공공사업단체 구분

958 Not-for-Profit Entities(205-45)
 (1) 재무제표 특정 기본 정보
 (2) 완전한 하나의 재무제표 보고
 (3) 성격 및 기능별 비용 보고

958 Not-for-Profit Entities(205-50)

 (1) 비영리단체의 공시의무 내용
 (2) 비영리단체의 성격 및 Endowment Fund 보고
 (3) 모금액 중 모금비용의 비율 계산 방법
 (4) 비교재무제표 보고 방법

<표 Ⅱ-36> 미국 재무회계기준 958의 구성(FASB ASC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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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역

958 Not-for-Profit Entities(210-05)

 (1) 재무상태표 보고지침
 (2) 총계산정방식과 형식
 (3) 자산과 부채의 분류 방식
 (4) 유동성에 관한 정보 제공 방식
 (5) 순자산 분류의 방법과 형식
 (6) 재무상태표 공시의 방법과 형식

958 Not-for-Profit Entities(220-05)

 (1) 손익계산서 보고지침
 (2) 기능별 분류와 성격별 비용 분류
 (3) 운영지표 내용
 (4) 순자산의 재분류
 (5) 총액보고와 순액보고

958 Not-for-Profit Entities(230-05)
 (1) 현금흐름표 보고지침
 (2) 현금성자산의 처리
 (3) 장기목적사용 제한 기부자 제약이 있는 현금수령

<표 Ⅱ-36>의 계속

자료: FASB ASC 958

2) 회계기준 내용

가) 일반원칙

미국 GAAP에 따르면 FASB의 규정(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는 최상위의 지침이며, 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규정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미국의 비영리단체는 재무회계기준

서 제117호 ‘비영리조직 재무제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GAAP

의 목적은 영리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되도록 하여 

투자자와 정부가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에 반해 비영리단체에 대한 GAAP의 규칙은 정부가 조직이 비과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더불어 

보조금 지급자를 포함한 기부자에게 보고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미국 회계기준은 일반 GAAP의 원칙에 추가적으

로 비영리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칙을 두고 있다. 



62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별도 규칙 목록 내용

순자산 레이블 
지정

비영리단체의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순자산은 기부자 제한 여부에 따라 라
벨이 표시됨(기증자 제한은 기증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기타 문서에 
의해 부과될 수 있음)

현금흐름 설명
비영리단체는 재무상태표에 열거된 양적 정보 외에도 일상적 비용을 충족
하기 위해 유동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투자
비영리단체는 투자와 관련된 관리수수료를 별도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대
내외비용에 대한 투자수익순액 신고를 의무화함

기여금
회계담당자는 GAAP의 원칙에 따라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로부
터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기여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함

<표 Ⅱ-37> 미국 재무회계기준 958의 별도 규칙 목록(FASB ASC 958)

자료: FASB ASC 958

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재무상태표는 해당 사업연도 말 비영리단체 전체를 중점에 두고 다음 금

액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자산, 부채, 순재산의 상태를 표시한다. 

의무공시목록

 (1) 총자산
 (2) 총부채
 (3) 총 순자산
 (4) 기부자 제약 있는 총 순자산
 (5) 기부자 제약 없는 총 순자산
 (6) 회계 표준 업데이트 번호 2016-14로 대체되는 하위 조항

<표 Ⅱ-38> 미국 비영리법인 재무상태표 의무공시 내역

자료: FASB ASC 958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재무적 유연성 및 비영리

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

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자산과 부채가 합리적으로 동일 그룹으

로 보고된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을 합리적으로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 

및 집계하고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을 분리하는 것은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

기 위한 관행적 보고방식이다.  

자산은 일반 GAAP의 원칙을 준용하여 적용되나 다만 기부자에 의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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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자산이 아닌 순자산에 의해 

제한이 적용된다. 이때 사용처에 대한 기부자가 부과한 제한의 존재에 기초

하여 자산을 분리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다. 기부자가 부과한 제약 또는 이

사회 지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자산의 종류는 제한 또는 지정의 성격

(금액 또는 목적)이 재무상태표 본문에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의 주석에 기술되어야 한다. 

순자산의 경우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과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구분되며, 이때 각각의 금액은 기부자에 의해 부과된 제한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다양한 유형의 기부자가 부과한 제약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정보

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금액을 보고하거나 재무제표 주석에 관한 세부 사항

을 포함시켜 제공해야 한다. 

<표 Ⅱ-39> 미국 비영리법인 순자산 섹션 형식33)

기부자 제약 있는:
사실상 영구적인 금액 $XXX
목적 제약 금액 XXX
20X1년 이후에 대한 기간 제약 XXX XXX

기부자 제약 없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지정한 금액 $XXX
지정되지 않은 금액 XXX XXX
    순자산 $XXX

자료: FASB, “Accounting Standards Update No. 2016-14,” 2016, p. 90.

33) Example: Format of the Net Asset Section: 55-3 문단 958-205-55-9에 설명된 바와 같

이,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과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

장한다. 그러나 다르게 이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분은 순자산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과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을 신경 써서 구별하기 

위해 다른 자산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자산 섹션은 다음과 같이 배열될 수 있

다(기부자 제약 있는 것과 없는 순자산을 더 세분화 시켜서 표기할 수 있다는 내용). 

55-4 958-210-45-1 문단은 최소한 두 종류의 순자산(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과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 각각에 대한 금액과 순자산 총계가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것을 규정

한다. 해당 금액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들은 해당 의미와 일치해야 한다(F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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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는 문단 958-210-45-8의 조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

된 정보 이외에도 특정 항목의 사용에 대한 제약 및 자체 부과제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 또는 만기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

에 공시해야 한다. 

다) 운영보고서(Income Statement)

운영보고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 대신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재무

제표이다. 운영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

기 위함이며, 비영리단체가 작성하는 운영보고서는 비영리단체 전체에 초점

을 두고 해당 기간 아래의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운영보고서 주된 목적 운영보고서 공시 의무

 (1) 순자산의 금액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래 
및 기타 사건이나 상황의 효과에 관한 정보

 (2) 이러한 거래 및 기타 사건이나 상황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

 (3) 비영리단체의 자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에 대한 정보

 (1) 순자산의 변동
 (2)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 변동
 (3)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
 (4) 회계표준 업데이트 번호 2016-14로 대체

되는 하위 조항

<표 Ⅱ-40> 미국 재무회계 운영보고서 작성기준 958(FASB ASC 958)

자료: FASB ASC 958

위에서 언급되는 순자산의 변동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순자산이나 자본

에 명시되어야 하며, 순자산이 변동 또는 자본의 변동과 같은 설명적인 용

어를 사용하여 언급되어져야 한다. 특히 수익, 비용, 손익은 순자산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이며 문단 958-220-45-4에서 45-12의 조항에 따라 분류

된다.  

운영보고서는 수령한 자산의 사용이 기부자 부과 제약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수익은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 증가로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비용과 투자수익은 일반적으로 기부자 제약이 없으나, 기부자 

제약 영구(또는 기간) 기부금으로 얻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부자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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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을 증가시킨다. 

기부금 소득의 경우 기부자 제약 없는 수익 또는 이익으로 보고되며, 수령한 

기부금을 수익 또는 이익으로 분류하는 것은 거래가 비영리단체의 지속적인 주

요 활동 또는 핵심활동(수익)의 일부인지 또는 비영리단체의 주변적이거나 부

수적(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기부자 제약 기부금은 제한된 수익 또는 

이익(기부자 제약 지원)으로 보고되며, 기부자 제약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비용 처리의 경우 운영보고서는 투자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의 감소로 보고한다. 이때, 투자비용은 투자수익과 상계되며 투자

수익이 보고되는 범주인 순자산 범주에 함께 보고된다(subcapitalizationic 

958-720). 

비영리단체의 지속적인 주요 또는 중앙 운영 및 활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운영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총수익과 총비용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그

러나 투자수익은 외부 및 직접 내부 투자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보고된다. 

또한 손익이 부수적인 거래 또는 비영리단체와 경영진이 통제할 수 없는 기

타 사건 및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순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는 운영보고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역을 재무

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목록

(1) ‘비영리단체의 운영’이라는 용어가 다음의 경우에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① 운영보고서에 나타나는 세부 사항 
   ② 보고된 운영지표의 성격 

    ③ 운영에서 제외된 항목(그 정보가 운영보고서 본문에서 명백하거나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
시된 경우에는 문단 958-225-55-16의 예 5 참조)

(2) 회계 표준 업데이트 번호 2016-14로 대체되는 하위 조항
(3) 운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모든 비용은 한 곳에 공시한다. 모

든 비용에 대한 기능별 분류와 자연적 분류의 관계는 기능별 비용 분류와 성격별 비용 분
류를 구분시키는 분석에서 제시해야 한다. 투자 수익에 대한 순투자비용은 포함시키지 않
는다(문단 958-720-45-15 참조).

(4) 프로그램 및 지원 기능 중 비용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질적 설명(문단 
958-720-50-1 참조)

<표 Ⅱ-41> 미국 비영리법인 운영보고서와 관련된 주석 의무공시 내역

자료: FASB ASC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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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958-220-45-9에서 45-12까지의 문단과 관련하여 운영 및 비

운영 부문을 구분하기 위해 모든 거래와 기타 사건 및 상황을 세분화한 ‘기

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의 수익, 비용 및 기타 변동 보고서’(손익계산서에 해

당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예는 문단 958-205-55-15의 C형식

의 2부 중 1부를 사용하여 영업으로부터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 변동의 

지표를 보여준다.

<표 Ⅱ-42> 미국 비영리법인 손익계산서

기타 비영리단체
손익계산서(손익 및 기타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의 보고서)

20X1년 6월 30일

(1,000단위)

영업수익 및 영업지원:

서비스 제공 수수료 $X.XXX

영업지원 X.XXX

제약이 해지된 순자산 X.XXX

영업수익 및 영업지원 총계 XX.XXX

영업비용:

프로그램 XX.XXX

일반관리 X.XXX

기금조성 X.XXX

영업비용 총계 XX.XXX

영업에서 생긴 순자산 변동 X.XXX

기타 변동

[비영업으로 보는 항목들] X.XXX

중단영업효과 이전의 순자산 변동

영업부문 XX.XXX

중단영업 X.XXX

순자산 변동 XX.XXX

기초 순자산 XXX.XXX

기말 순자산 $XXX.XXX

자료: FASB, “Accounting Standards Update No. 2016-14,” 2016,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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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주요 목적은 특정 기간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금흐름표에 대한 기본 사항은 미국 GAAP의 원칙

을 준용하며, 몇 가지의 특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현금흐름표 작성 시 비영리단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기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기부자 부과 제약이 있는 현금

수령, 에이전시 및 대리거래, 비현금 투자 및 재무활동, 수집품 등에 대한 

특별지침을 두고 있다. 

의무공시목록

(1) 현금성자산: 일반적인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한사항으로 인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성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높은 투자
자산은 장기투자로 사용을 제한하는 기부자 부과 제한이 있는 자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현금
성자산에서 제외된다. 

(2) 에이전시/대리거래: 대리거래로 인한 수취 및 지급된 현금은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인
한 현금흐름으로 보고한다. 이때, 현금흐름표가 간접법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수
취 및 지급된 현금은 총액 또는 순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3) 비현금 투자 및 재무활동: 비현금 투자 및 재무활동(건물, 유가증권, 수집품 수령)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4) 수집품 항목의 구매, 판매 및 보험금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으로 보고
된다. 

<표 Ⅱ-43> 미국 비영리법인 현금흐름표 일반지침 내역

자료: FASB ASC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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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4> 미국 비영리법인 현금흐름표

A 비영리단체
현금흐름표

20X0년 7월 1일부터 20X1년 6월 30일까지
(1,000단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서비스 제공으로 수취한 현금 $5,020
기부자로부터 수취한 현금 8,030
기부약정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2,615
이자 및 배당수익 8,570
잡수익 150
급여 및 퇴직금 지급 (13,400)
대금지급 (5,658)
이자지급 (382)
보조금지급 (5,175)

영업활동에서 창출된(사용된) 현금 (23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형자산의 취득 (1,500)
유형자산 처분 200
보험수익(재해손실로 인한) 250
투자자산 처분 76,100
투자자산 취득 (74,900)

투자활동에서 창출된(사용된) 현금 15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다음으로 제한된 기부금 수익:
영구 기부금(endowment)의 투자 200
기간 기부금(endowment)의 투자 70
유형자산의 투자 1,210
연금신탁계약 관련 투자 200

1,680
기타 재무활동:
재투자에 사용되어야하는 이자 및 배당금 300
연금 신탁 부채의 지급 (145)
어음의 지급 (1,140)
장기부채의 지급 (1,000)

(1,985)
재무활동에서 창출된(사용된) 현금 (305)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 (385)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4,960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4,575

비현금 투자 및 재무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
유형자산 증여                                   $140
납입 생명보험, 현금해약가치                         80

자료: FASB, “Accounting Standards Update No. 2016-14,” 2016,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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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익인식 기준

미국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에서 수익인식은 주제 958-605의 지침을 준수하

여 인식해야 한다.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의무공시목록

(1) 일반사항
(2) 받은 기부금
(3) 타인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거나 보유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선 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표 Ⅱ-45> 미국 비영리법인 수익인식 기준 일반지침 내역

자료: FASB ASC 958

‘받은 기부금’에 관한 지침은 기부금에 대한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을 설정

한다. 받은 기부금은 수취한 혜택의 형태에 따라 수령한 기간의 수익이나 

이익, 자산, 부채의 감소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받은 기부금을 수익 또는 

이익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거래가 비영리단체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또는 

중심활동(수익)의 일부인지 또는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부금과 그에 상응하는 기부금은 기부자와 수

증자 모두에게 인식된다. 즉, 기초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효익의 비교

환 이전(non-reciprocal transfers)이 인정된다. 

또한, ‘타인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거나 보유한 비영리단체 또는 자선 신

탁으로 자산의 이전’ 지침은 기부자가 기부금단체를 중개인, 대리인 또는 신

탁관리인으로 하여 제3자의 수증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기 때문에 누가 기부

를 보고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자산의 이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교환거래에서 생기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를 따

른다. 특히, 회원에게 제공하는 미래 서비스의 원가를 미래 수수료가 충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환불되지 않는 입회비와 평생회원회비는 수수료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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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기부금 교환거래

수취인 NFP의 자산을 요청
하는 의도

수취인 NFP는 자산을 기부금
으로 요청한다고 주장

수취인 NFP는 특정 혜택의 대가로 
자원을 찾는다고 주장

수취인 NFP에 제공한 자산
의 목적에 대해 자원제공자
의 명시된 의도

자원제공자는 NFP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로 주장

자원제공자는 특정 혜택의 대가로 
자원 이전을 주장

배송 방법
수취인 NFP가 제3자 수취인에
게 제공할 자산의 인도 시기 또
는 장소는 NFP의 재량에 따름

수취인 NFP가 제3자 수취인에게 
제공하는 자산의 전달 방법은 자원
제공자에 의해 지정됨

보상 금액 결정 방법
자원제공자가 보상 금액을 결
정함

자원제공자의 보상은 수취인 NFP
가 받은 자산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자산 원가에 이윤을 더한 것과 동
일함. 총 보상은 제공한 자산의 수
량에 근거함

NFP가 자산을 적시에 전달하
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

벌금은 이미 만들어진 자산의 
인도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의 
반환으로 제한됨. NFP는 불이
행으로 처벌받지 않음

보상 금액을 넘는 경제적 벌금 조
항이 존재

수취인 NFP가 제공할 자산의 
전달

자원제공자가 아닌 개인이나 조
직에 전달해야 함

자산은 자원제공자 또는 자원제공
자와 밀접한 개인 또는 조직에 전
달해야 함

<표 Ⅱ-46> 미국 비영리법인 기부금과 교환거래 비교

자료: FASB ASC 958

바) 비용인식 기준

미국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에서 비용인식은 주제 958-720의 지침을 준수하

여 인식해야 한다. 또한, ‘기금 모금을 포함하는 활동비용’에 대한 지침은 이

러한 활동이 모금활동과 결합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나 일반관리비로서 

비용을 보고하는 것에 필요한 지침을 보고한다. 비영리단체는 모금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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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식 지침 모금활동에 의한 비용의 종류

 (1) 공통사항
 (2) 기금 모금을 포함하는 활동비용 

회계처리
 (3) 계열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용역

 (1) 우편물
 (2) 전화 권유
 (3) 방문
 (4) 텔레톤(TV 모금행사)
 (5) 특별 이벤트
 (6) 기타

<표 Ⅱ-47> 미국 비영리단체 비용인식 회계기준 지침(주제 958-720)

자료: FASB ASC 958

‘기금을 포함하는 활동비용’ 지침은 위와 관련된 공동활동의 비용을 회계

처리하기 위한 재무회계기준을 제시하며, 공동 비용이 배분된 활동의 성격

과 공동 비용 금액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를 요구한다. 

특별 모금행사 비용을 포함한 모금활동비는 발생한 때 비용으로 인식되어

야 하며, 유증취득, 잠재기부자의 우편발송 목록 작성, 직접 반응 활동에 대

한 기부 요청 등 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기금 모금 비용은 향후 기간에 받을 

기부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발생한 때 비용으로 인

식해야 한다. 

광고비는 일반적인 광고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비영리단

체의 제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요구를 창출하거나 촉진하는 활동이 포함

된다. 이때, 광고 제품 또는 용역이 비영리단체에서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

에 향후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광고가 처음 발생한 후 직접 반응 광

고비를 자본화할 근거는 없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보고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공시해야 할 의

무를 지닌다. 



72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의무공시목록

a. 총 모금 비용
b. 총 프로그램 비용 및 주석에 공시된 총 프로그램 비용이 운영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은 이유

에 대한 정보(문단 958-720-45-5). 이 공시는 총 프로그램 비용의 구성 요소가 운영보고
서에 제공된 세부 사항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필요함(예: 매출원가가 프로그램 또는 
지원 서비스인지 식별되지 않는 경우)

c. 비영리단체에 소득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세금을 생성하는 활동의   성격 및 소
득세 비용

d. 프로그램 및 지원 기능 간에 비용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표 Ⅱ-48> 미국 비영리법인 운영보고서 의무공시 내역

자료: FASB ASC 958

다. 영국  

1) 회계기준 구성

가) 회계기준

비영리조직에 대한 영국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GAAP 원칙을 준용

하며, 일반 GAAP의 원칙에 추가하여 비영리조직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최우선 목표는 회계기준 이용자

가 기업과 이용자의 정보 요구의 규모와 복잡성에 비례하여 이해 가능한 고

품질의 재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RS 102는 채택된 IFRS와 

FRS 101 축소 공시체계 또는 FRS 105 ‘소규모 기업 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보고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단일 재무

보고 기준서이다. 따라서 영국 비영리조직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은 FRS 

102이며, 해당 기준에 따라 영국의 소기업 및 비영리조직은 다음의 표에 따

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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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역

적용 범위

(1)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 범위
(2) 재무제표 작성기준
(3) 권장 실무지침(SORP)의 적용
(4) 자회사(및 최종 상위 기업)에 대한 공시 
(5) 유효일자

개념 정의

(1) 재무제표의 목적
(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3) 재무상태
(4) 운영성과
(5)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인식
(6) 광범위한 인식과 측정 원칙
(7) 발생기준
(8) 최초인식기준
(9) 후속측정기준
(10) 상계기준

재무제표 표시방법

(1) 객관적 관점
(2) FRS 준수
(3) 계속기업의 가정
(4) 재무보고의 빈도
(5) 표시의 일관성
(6) 비교가능성 
(7) 중요성
(8) 재무제표의 완결성
(9) 재무제표의 식별
(10) FRS 비요구 정보 표시

재무제표 종류 및 형식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및 손익계산서
(4) 현금흐름표

주석 공시사항

(1) 주석의 구조
(2) 회계정책의 공시
(3) 판단 근거
(4)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

연결재무제표 및 
분리재무제표

(1) 연결재무제표 표시 요구사항
(2) 특수목적법인
(3) 연결 절차
(4) 자회사의 취득 및 처분
(5)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6) 연결재무제표의 공시
(7) 개별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8)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한 사업

<표 Ⅱ-49> 영국 소기업 회계기준 FR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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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역

연결재무제표 및 
분리재무제표

   또는 기타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
(9) 중간 지급 약정

회계정책, 견적 및 오류

(1) 회계정책 선택 및 적용
(2) 회계정책의 일관성
(3) 회계정책의 변경
(4) 회계정책 변경 공시
(5) 회계추정의 변동
(6) 전기 오류 수정

개별 항목 
회계처리방법

(1) 기초금융상품 
(2) 기타금융상품 발행
(3) 재고자산
(4)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5)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6) 투자부동산
(7) 유형자산 
(8)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9) 사업결합 및 영업권
(10) 리스 
(11) 충당금 및 우발상황
(12) 부채와 자본
(13) 매출 
(14) 정부보조금
(15) 차입원가
(16) 주식기준보상
(17) 자산의 손상 
(18) 종업원 급여

기타사항

(1) 외화 번역
(2) 초인플레이션
(3) 보고기간 종료 후 사건
(4) 특수관계자 공시
(5) 전문 활동 

<표 Ⅱ-49>의 계속

자료: FRS 102

2) 회계기준 내용

가) 일반원칙

영국 비영리조직 중에 소기업 체제를 적용하기로 한 기업의 경우 FRS 102

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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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  내용

진실하고 
공정한 보고 
의견 제시

(1) 소규모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소규모 기업의 자산, 부채, 재무상태 및 
당기손익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공한다(법률 제8장 393절).

(2) 소규모 기업은 문단 1A.5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이 절에서 정한 공시 
외에 공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문단 1A.16과 1A.17 참조).

준수성명서
(1) FRS의 섹션 1A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소규모 기업의 재무제표는 서명 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재무제표가 소기업 체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작성된다는 문구를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 Ⅱ-50> 영국 소규모 기업 체제 요구조건

자료: 영국 소기업 규정 20호

더불어 소규모 기업 체제의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포

함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내용

필수요건
(1) 문단 1A.12에 따른 보고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 제1A.14항에 따른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3) 제1A.16항부터 제1A.20항까지의 1A.9항에 따른 주석

선택요건

(1) 소규모 기업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총포괄손익계
산서(제5절 참조)를 표시할 것을 권장 

⑵ 소규모 기업이 자본보유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변동표 또는 손익계산
서와 이익잉여금을 표시할 것을 권장(제1A.5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

<표 Ⅱ-51> 영국 소규모 재무제표 요구조건

자료: 영국 소기업 규정 20호

영국의 비영리조직으로서 FRS 102를 적용받는 소규모 기업이 손익을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총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할 것을 권장하

고, 소규모 기업이 자본보유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변동표 또는 손익

계산서와 이익잉여금을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제1A.5항의 요건을 충족시키

기 위함). 또한, 소기업은 이 FRS가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당기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전기와 관련하여 비

교 정보를 표시한다(1A.10 문단 3.14). 소규모 기업은 오해를 사지 않는 한 

이 FRS에서 사용한 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1A.11 문단 3.22), 소기업은 별표 1의 제1부 일반규칙과 형식에서 정한 대



76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차대조표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기업 규정 12에, 제1부 일반규칙과 형식 1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소기업관리공단 규정 12에 표시한다(재무상태표에 표시

할 정보 1A.12).

주석 표시의 경우 소기업은 보고기간 소기업의 자산, 부채, 재무상태 및 

당기손익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를 재무제표에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

항을 충족하는 충분한 정보를 주석에 표시한다. 소규모 기업은 제3절(문단 

1A.7의 범위)과 제8절부터 제35절까지의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

지만 그러한 공시는 일반적으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단 1A.5와 1A.16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작은 기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 공시를 고려하

고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소규모 기업은 중요성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요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공시(문단 1A.18과 부록 C 또는 부록 D에

서 정한 정보를 포함)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1A.17A 문단 3.16B에 따름). 

최소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과 관련된 경우, 영국에서 보고하는 소규

모 기업은 이 조의 부록 C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를 제공하고, 아일랜드에서 

보고하는 소규모 기업은 이 조의 부록 D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부록 C와 D에서 상호 참조되는 FRS의 단락도 왼쪽 여백에 *를 

포함하여 해당 섹션에서 강조 표시되었으며, 소규모 기업은 해당 절의 부록 

E에 명시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국의 FRS 102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익기업 및 기타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PBE’로 접두사를 붙인 문단 번호는 공익 사

업체에 의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공익기업은 ‘PBE’로 시작하는 모든 문단

을 목적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또한 ‘PBE’ 접두사를 적용하는 공익기

업은 공익기업임을 명시하고 유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다음은 영국 공

익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별기준(PBE)의 세부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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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역

비교환거래 
공익법인

(1) PBE34.64: 정부보조금에 대한 요구사항은 24절 정부보조금에 명시
(2) PBE34.65: 문단 PBE34.67~PBE34.74와 이 섹션의 부록 B의 지침은 공익기

업이나 공익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비교환거래에서 받은 그 밖의 자원에 적용
(3) PBE34.66: 비교환거래에는 (현금, 재화나 용역의) 기부금과 유산이 포함되지

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4) PBE34.67: 비교환거래의 자원수익을 다음과 같이 인식
   (a) 수취인에게 특정 미래 성과 관련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거래는 자원을 수

취하거나 수취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b) 수취인에게 특정 미래 성과 관련 조건을 부과하는 거래는 성과 관련 조건

이 충족될 때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c) 수익인식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자원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된다.
(5) PBE34.68: 제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원이 다음 항목에 인식되는 것을 금지

하지는 않음
(6) PBE34.69: 문단 PBE34.6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원을 인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을 초
과하는지 여부를 고려

(7) PBE34.70: 따라서 충분한 신뢰성으로 자원의 가치를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원을 매각할 때 수익을 재무기간에 포함

(8) PBE34.71: 기업은 이전에 제공받은 자원에 대한 부채를 인식
(9) PBE34.72: 합리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부는 수입과 비용의 인

식 자산은 그러한 용역이 자산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공받는 용역이 PBE34.64
일 때에만 인식

(10) PBE34.65: 문단 PBE34.67~PBE34.74 및 부록 B의 부속 지침
    - 공익기업 또는 공익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비교환거래에서 받은 기타 자원

에 적용

공익기업
결합

(1) PBE34.75: 문단 PBE34.76~PBE34.86은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의 일부가 다
른 기업과 결합하는 다음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공익기업에 적용한다.

   (a) 실질적으로 선물인 영 또는 명목 대가의 조합
   (b) 합병의 정의와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
(2) PBE34.76: 취득으로 결정된 결합은 제19절 사업결합과 영업권에 따라 회계

처리
(3) PBE34.77: 실질적으로 선물인 결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아래 문단 PBE34.78과 PBE34.79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제외한 19절
(4) PBE34.78: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

우 가정한 부채는 수익과 지출의 이익으로 인식. 이 차익은 한 기업의 가치를 
다른 기업에게 증여하는 것을 나타내며 수익으로 인식

(5) PBE34.79: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익과 
지출의 손실로 인식. 이러한 손실은 수취기업이 재무적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
므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가정된 순채무를 나타냄

(6) PBE34.80: 공익이 적용되는 법적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합병인 기업
결합은 다음과 같이 합병회계를 적용

   - 이하에 규정된 합병 회계처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은 제19절에 
따라 취득으로 회계처리

<표 Ⅱ-52> 영국 공익기업 적용 특별기준(P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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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역

공익기업
결합

(7) PBE34.81: 모든 기업결합
   (a)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나 합병이 아닌 결합이거나, (b) 공익법인이 보고하

는 법적 체계에 의해 합병 회계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취득으로 회계처리

(8) PBE34.82: 당사자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회계처리에 따른 합병
   - 결합기업에 걸쳐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지만 결

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조정하지 않음
(9) PBE34.83: 모든 연결실체의 결과와 현금흐름은 합병이 발생한 재무기간의 

시작부터 새로 구성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
(10) PBE34.84: 비교 금액은 이전 회계기간의 모든 결합기업에 대한 결과와 이전 

보고일의 재무상태표를 포함하여 재작성. 비교 수치는 ‘결합’ 수치로 표시
(11) PBE34.85: 합병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청구
(12) PBE34.86: 보고기간에 합병으로 회계처리하는 각 기업결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
   (a) 결합기업 또는 사업체의 명칭 및 설명
   (b) 합병 연월일
   (c) 금년도 총액의 주요 구성 요소 분석
      - 다음을 나타내는 포괄소득:
        (i) 그 후의 기간 신설 합병 실체와 관련된 금액
      - 합병 연월일
        (ii) 합병일까지의 합병 당사자와 관련된 금액
   (d) 합병 각 당사자의 전년도 총포괄소득 분석
   (e) 합병일 현재 합병에 대한 각 당사자의 순자산의 총 장부금액
   (f) 회계정책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정의 성격과 금액, 그리고 합병

의 결과로 순자산에 대한 추가 조정에 대한 설명

공익기업
우대대출

(1) PBE34.87: 문단 PBE34.89~PBE34.97은 공익기업이나 공익기업집단 내 기
업의 재무제표 내 공익기업 양허차관에 적용. 공익기업 우대대출은 공익기업
이나 공익기업집단 내의 기업, 그리고 요구 시 상환할 수 없고 공익기업이나 
공익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현행 시장이자율 이하의 다른 당사
자들 간에 이루어지거나 받는 대출임

(2) PBE34.89: 공익기업 양허차관을 하거나 수취하는 기업은 다음 중 하나를 사용
   - 제11절 기초금융상품 또는 제12절 기타금융상품발행의 인식, 측정 및 공시 

요구사항(예: 제11절에서는 최초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유효이자
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후속 측정) 또는 ⑵ 아래 문단 PBE34.90~ 
PBE34.97에 규정된 회계처리. 공익기업이나 공익기업집단 내의 기업은 발
행 및 수취한 양자의 우대대출에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3) PBE34.90: 공익기업 또는 공익기업집단 내의 기업은 다음을 제정
   - 이러한 약정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이를 재무상태표에 

인식
(4) PBE34.91: 후속 연도에 미지급 또는 수취할 수 있는 미지급 이자액을 반영하

도록 재무제표의 양허차입금 장부금액을 조정
(5) PBE34.92: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한 손상차손은 수익과 지출로 인식

<표 Ⅱ-52>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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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역

공익기업
우대대출

(6) PBE34.93: 기업은 양허차관과 수취한 양허차관을 표시하며, 재무상태표 면
의 별도 항목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표시

(7) PBE34.94: 할인대출을 상환가능액과 상환가능액 사이에 별도로 표시
   - 1년 이내에 수취할 수 있는 금액과 1년 이상 후에 상환 또는 수취할 수 있

는 금액
(8) PBE34.95: 측정기준을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공시
(9) PBE34.96: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
   (a) 우대대출 약정의 조건(예: 이자율, 제공된 담보 및 상환 조건) 
   (b) 연말에 약정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우대대출의 가치
(10) PBE34.97: 양도차입금은 별도로 공시. 그러나 그러한 통합이 유의적인 정

보를 모호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대여금을 합산하여 공시할 수 있음

<표 Ⅱ-52>의 계속

자료: FRS 102

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소기업 규정에 따라 요약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한 소기업은 재무

제표가 성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재무제표 주석에 필요한 추가 공시내역(재무상태표의 세분화된 정

보)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소기업 규정에 따라 재무상태표 형식 중 하나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단체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는 재무상태표에 유동항목과 비유동항

목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항목

(1) 유형자산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투자부동산
(3) 무형자산
(4) 금융자산((5), (6), (10) 및 (11)에 따라 표시된 금액 제외)
(5)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6)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7)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누계액을 차감한 생물자산
(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생물자산
(9) 재고
(10) 무역 및 기타 수취채권

<표 Ⅱ-53> 영국 소규모 기업 재무상태표 표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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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1) 현금 및 현금등가물
(12) 무역 및 기타 지급채무
(13) 조항
(14) 금융부채((12)와 (13)에 따라 표시된 금액 제외)
(15) 유동세 부채 및 자산
(16) 이연법인세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비유동화 분류)
(17)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과 별도로 자본 내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표 Ⅱ-53>의 계속

자료: 영국 소기업 규정 20호

또한 소기업 규정 20에 따른 재무보고를 채택한 단체는 재무상태표나 주

석에 표시되는 항목의 다음 하위 분류 항목을 공시한다.

항목

(1)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분류의 유형자산
(2)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
(3) 투자, 주식 및 차관을 별도로 표시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과 다른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별도로 표시

하는 매출채권 및 기타 수취채권
(5) 무역 및 기타 지급채무, 무역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별도 표시
(6) 자본소집, 주식프리미엄, 이익잉여금, 재평가적립금, 공정가치적립금 및 기타 적립금과 같

은 유형의 자본

<표 Ⅱ-54> 영국 소규모 기업 재무상태표 및 주석 하위 분류 항목

자료: 영국 소기업 규정 20호

다)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소기업은 소기업 규정 제1부 일반규칙 및 부칙 1의 형식에서 정한 손익계

정의 요건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해당 기간의 손익을 표시한다. 또한 소기업

규정에 따라 요약손익계정을 작성하기로 선택한 소기업은 재무제표가 객관

적이고 공정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은 소기업 규정에 따른 손익정보와 더불어 총손익 세분화 및 매

출액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추가적인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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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기업 규정 제23호를 적용하고 손익계정 형식 중 하나를 적용하기

로 한 기업은 최소한 다음의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항목

(1) 수입
(2) 금융 비용
(3)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제14절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참조)와 공동지배기업(제15절 공동기업

에 대한 투자 참조)의 손익분 중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4) 과세 전 손익
(5)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 배분된 세금을 제외한 세금 지출
(6) 손익

<표 Ⅱ-55> 영국 소규모 기업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표시항목

자료: 영국 소기업 규정 23호

라) 주석 및 회계정책(Accounting policies) 공시규정

소규모 기업은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항목, 손익결정 사항 

등에 대한 기업의 회계 선택 및 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이 회계

정책을 적용할 때 내린 판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의 

재무제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보고사항으로 대

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개발 원가 
관련 회계 

선택

개발원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다면 회
계정책의 주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원가의 최초 자본화 금액의 탕감 대상 또는 탕감 예정 기간
(2) 해당 개발 비용을 자본화하는 이유(스케줄 1, 21(2)항)

발표 및 
회계정책의 

변경 및 전기 
오류 수정

(1) 소규모 기업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
한 변동의 세부 사항은 새로운 표시를 처음 사용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변경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스케줄 1, 제2(2)항).

(2) 전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고기간과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 대해 표
시할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비교불가능성과 조정된 사항의 세부 사
항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스케줄 1, 제7(2)항).

<표 Ⅱ-56> 영국 소규모 기업 주요 주석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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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고정자산에 
표시되는 
각 항목과 

관련한 정보

(1) 보고기간 개시일과 보고일 현재 각각 해당 항목에 대한 총액(원가 또는 재
평가 기준)

(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에 미치는 영향
   (i) 재평가 결과 보고기간 중 해당 항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금액의 수정
   (ii) 보고기간 중 취득
   (iii) 자산의 보고기간 중 처분
   (iv) 보고기간 중 소규모 기업이 해당 항목으로부터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

하는 경우(부칙 1, 제48(1)항 및 제48(2)항) 

재평가
금액으로 
측정하는 
고정자산

(1) 고정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항목과 그러한 
각 항목의 경우 해당 자산의 금액을 결정할 때 채택한 가치평가기준을 회계
정책에 관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스케줄 1, 제34(2)항).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정가치 
측정

- 공정가치회계규칙에 따라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측정한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되는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정

  (2)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범주별로, 그 범주에 속하는 자산의 공정가
치 및 가치 변동

     (i) 손익계산서에 직접 포함되는 경우
     (ii) 그러한 자산과 관련하여 공정가치준비금으로 대변되거나 (경우에 따

라) 차감됨(부칙 1, 제51(2)(a)항 및 (b)항)
       ※ 단,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Ⅱ-56>의 계속

자료: 영국 소기업 규정 23호

라. 호주

1) 회계기준 구성

가) 회계기준

호주 자선단체 및 비영리 위원회(ACNC)에 등록된 비영리단체(NFP)는 호

주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현행 호주의 회계기준

은 기본적으로 영리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기준이지만 NFP를 위해 

특별히 작성된 기준서와 새로운 소득인식 기준을 마련한 AASB 1058 등의 

특별기준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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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회계기준원은 2019년 6월에 현행 ‘비영리기업’의 정의를 뉴질랜드의 

공익기업에 사용되는 정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ED 291을 통해 

새로운 비영리기업의 정의와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Tier 3 NFP 기업)34)에 적합한 회계기준을 제

시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계기준 적용 기본사항

(1) 회계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주요 목적은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
용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 따라서 별도재무제표를 유일한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 결산기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
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관계’에 대한 내역을 명확하게 공시
할 필요가 있음

(2) AASB 10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배받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연결재무
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유일한 재무제표로 봄

<표 Ⅱ-57> 호주 ACNC 비영리기업 회계기준 적용사항

자료: 호주 ACNC

2) 회계기준 내용

가) 일반원칙

호주의 자선단체의 재무보고는 반드시 일반목적재무보고서(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 GPFR) 또는 특수목적재무보고서(Special Purpose Financial 

Reports: SPFR)이어야 하며, 재무제표와 주석은 자선단체의 재무상태와 성과

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호주회계기준(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선단체는 신고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AIS(Annual Information Statement: 연간정보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규모의 자선단체는 ACNC와 함께 AI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중

간 규모 및 대규모 자선단체35)는 ACNC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4) 수익이 $0.5M~300M에 해당되는 기업

35) 연간 총수입이 25만달러 이상인 중대형 자선단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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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서 제출 목록 제출기한

(1) 손익계산서 및 기타 종합소득
(2) 재무상태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성명 및 주석에 대

한 서명된 날짜의 책임자의 선언문
(6) 중간 규모의 자선단체에 대해서는 서명된 

날짜가 기재된 검토자 보고서 또는 감사자
의 보고서

(1) 12월 31일 정기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
에 보고하는 자선단체의 경우

(2) 연도의 보고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을 사용하는 자선단체의 경우 6월 30일

<표 Ⅱ-58> 호주 ACNC 재무보고서 제출 목록 및 제출기한

자료: 호주 ACNC

보고 기업은 일반적으로 모든 호주회계기준(PDR 준수 옵션 없음)을 준수

하는 GPFR을 준비하고, 비보고 기업은 선별된 호주회계기준을 준수하는 

SPFR을 준비할 수 있다. 

나) AASB 1058(비영리기업의 수익)

AASB 1058은 AASB 1004 기여금의 기존 요구사항을 대체한다. AASB 

1004는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 부처별 사안과 공공부문 

소유주의 분담금만 다루는 범위로 축소되었으며, 비영리기업의 수익인식은 

대체로 AASB 1058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AASB 1058은 AASB 15의 ‘고객

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하여 비영리기업(NFP)에 적용되는 수익

인식 규정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민간부

문 NFP 기업과 관련된 모든 소득인정 요구사항과 공공부문 NFP 기업과 관

련된 대부분의 소득인정 요구사항을 대체한다. NFP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

인식기준인 비영리기업의 수익 AASB 1058 또는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AASB 15)’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지 판단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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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호주 비영리단체 수익인식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  

자료: AASB, AASB 1058, 2016. 12.

AASB 1058은 NFP 기업이 자원봉사를 지원받거나 그 밖의 거래에서 자산

을 취득하는 대가가 주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경우에 적

용한다. 또한 AASB 1058은 고객과의 계약이 아닌 NFP 기업 거래의 경제적 

현실을 더욱 밀접하게 반영한다. 수익의 인식시기는 해당 거래가 기업이 제

공받는 자산(현금 등)과 관련하여 부채나 그 밖의 수행의무(재화나 용역을 

이전시키기로 한 약속)에 따라 달라진다.

다) AASB 16(리스계약)

리스이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서는 현행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을 폐지하

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최저가치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자권리자

산과 그에 상응하는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운용리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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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비용은 사용권에 대한 상각비와 금융원가로 대체한다. 현재 NFP의 

재무상태표에 ‘페퍼콘리스’를 인식하는 예외가 있지만, 많은 NFP는 유의적인 

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서화되지 않은 리스’의 존재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리스계약에 대한 AASB 16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NFP에 필

수적으로 적용되며, 첫 보고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라) 추가 공시규정

2021~2022회계연도부터는 대형 등록법인이 책임자와 고위 임원에게 지급

한 보수를 합산하여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수

용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주요 관리 인력이 있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등록법인은 관련 당사자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이해충돌 위험

이 높은 관련자 또는 단체와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ACNC는 자선단체가 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이 정부 수익의 원천

과 금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모범사

례’ 지침을 발표하였다. ACNC는 자선단체의 연간 재무보고서에서 정부기금

에 대한 권장 공시를 제공하고 있다.  

마. 캐나다

1) 회계기준 구성

가) 회계기준

캐나다 회계표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cSB)와 공공부문회

계위원회(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PSAB)는 비영리 표준에 대한 원

칙 개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Statement of Operating Procedures(SOP)는 

AcSB와 PSAB가 비영리단체를 위한 새로운 회계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원칙을 의미하며, SOP에 명시된 원칙은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 비영리조직(NFPO)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치하지만,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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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공공부문의 회계프레임워크 차이와 사용자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제안서의 몇 가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SOP를 마련하면서 IASB와 FASB는 

각자의 체계를 뒷받침하는 개념체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였으며, 일부 회계원

칙은 개념체계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현행 회계원칙에 비판적으

로 반대하였다. SOP는 NFPO 회계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AcSB와 PSAB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공개초안 발행에 앞선 예비문서이다. 

IASB와 FASB는 현재 단계에서 투입변수를 찾고 있으며, 그 투입변수의 결

과는 제안된 회계 변경의 미래 공개초안 내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당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된다. 

범주 유형

(1) 기부금
(2) 유형자본자산
(3) 무형자산
(4) 유･무형자산(‘규모 면제’)
(5) 통제 및 관련 엔티티
(6) 재무제표 표시
(7) 미술 작품, 역사적 보물 및 유사 품목

<표 Ⅱ-59> 캐나다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개념체계 범주

자료: FASB ASC 958

2) 회계기준 내용

가) 기여금 원칙

SOP에 포함된 원칙 중 기여금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원칙명  내용

기여금 원칙 
1

NFPO는 기여금에 대한 지배력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그러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수취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기여금을 자산(수취채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여금 원칙 
2

NFPO는 원칙 1에 따라 기여금을 수취하거나 수취할 때 기여금이 부채의 정의
를 충족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여금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표 Ⅱ-60> 캐나다 SOP 기여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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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명  내용

기여금 원칙 
3

기여금의 규정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채가 결
제될 때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수익인식은 부채의 최초 인식
을 뒷받침하는 상황 및 증거와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여금 원칙 
4

NFPO는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재료와 용역의 기여금을 공
정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표 Ⅱ-60>의 계속

자료: FASB ASC 958

나) 유･무형자산

Part Ⅲ를 적용하는 NFPO는 유형자산의 자본화, 상각 및 처분을 보고할 

때 유형자본자산의 유형자산 제3061절과 장기보유자산 및 중단영업 제3475절

을 적용해야 한다. 제3부 4431절 NFPO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여전히 

사용 중인 자산의 용역잠재력 일부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포함하

도록 개정될 것이다. 또한, 4200 시리즈를 포함한 CICA PSA(Public Sector 

Accounting) 핸드북을 적용하는 NFPO는 유형자산의 자본화, 상각, 감액 및 

처분에 유형자산 섹션 PS 3150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회계처리 Part Ⅲ를 적용하는 NFPO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기

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용 중인 무형자산에 대한 용역잠재력 손

실의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 상각을 포함하도록 개정 예정이다.  

유･무형자산 처분의 회계처리는 현행 Part II의 민간기업에 대한 회계기준

을 준용할 것이다. 

 

다) 주요 공시

회계처리 Part Ⅲ를 적용하는 NFPO는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NFPO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계속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NFPO와 특수거래자 관계에 있

는 경우 해당 NFPO는 특수 당사자 거래내역과 관련자를 지속적으로 공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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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재무제표 표시기준

SOP는 NFPO가 Part II에서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재무제

표 표시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NFPO를 위한 특화된 문제를 다룰 

용도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SOP는 비용명세서를 기능별로 표시하고, 목적(성질)별로 비용을 주석에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SOP는 기금조달 및 일반지원비의 총액을 

운영보고서나 주석에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바. 독일

1) 회계기준 구성

독일은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을 추

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Non-Profit-Sektor)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 비영리

조직은 주로 이익을 지향하지 않는 조직으로, 소유자, 회원 또는 관리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필요가 없고 공공부문의 일부로 분류되지 않는 회사 및 조직

으로 구분한다(KPMG, 2017).

독일의 비영리조직은 협회, 재단, 기업 및 정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다. 비영리조직을 포괄하는 회계기준 역시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의 

설립 형태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독일의 비영리

조직은 유한책임회사(GmbH), 재단(Stiftungen), 협회(Vereinen), 기부금단체

(Spenden sammelnder Organisationen) 등 법적 형태에 따라 회계 의무가 상

이하다.

구분 적용 법률 의무

유한책임회사(GmbH) ｢상법｣(Handelsgesetzbuch, HGB) 재무제표

재단(Stiftungen) ｢민법｣(Bürgerliche Gesetzbuch, BGB) 연간 명세서

협회(Vereinen) ｢민법｣(Bürgerliche Gesetzbuch, BGB) 수입과 지출, 자산목록

<표 Ⅱ-61> 독일 비영리조직 관련 법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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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영리조직의 법적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비영리조직은 공통적으

로 비영리납세자 지위(Status steuerlicher Gemeinnützigkeit)를 유지하여 세

제우대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세법(AO)에서 

요구하는 의무(제62조, 제63조, 제140조, 제141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문  번역

Steuerbegünstigte Zwecke
 § 51 Allgemeines
 § 52 Gemeinnützige Zwecke
 § 53 Mildtätige Zwecke
 § 54 Kirchliche Zwecke
 § 55 Selbstlosigkeit
 § 56 Ausschließlichkeit
 § 57 Unmittelbarkeit
 § 58 Steuerlich unschädliche Betätigungen
 § 58a Vertrauensschutz bei Mittelweitergaben
 § 59 Voraussetzung der Steuervergünstigung
 § 60 Anforderungen an die Satzung
 § 60a Feststellung der satzungsmäßigen Voraussetzungen
 § 61 Satzungsmäßige Vermögensbindung
 § 62 Rücklagen und Vermögensbildung
 § 63 Anforderungen an die tatsächliche Geschäftsführung
 § 64 Steuerpflichtige wirtschaftliche Geschäftsbetriebe
 § 65 Zweckbetrieb
 § 66 Wohlfahrtspflege
 § 67 Krankenhäuser
 § 67a Sportliche Veranstaltungen
 § 68 Einzelne Zweckbetriebe

세금 공제 목적
 제51조 일반
 제52조 공익 목적
 제53조 자선 목적
 제54조 교회 목적
 제55조 이타심
 제56조 독점
 제57조 즉시성
 제58조 비과세 활동
 제58a조 자금 전달 시 기밀 보호
 제59조 세금 감면 조건
 제60조 정관 요건
 제60a조 법적 요구 사항의 결정
 제61조 법정 자산 약정
 제62조 자산의 준비금 및 축적
 제63조 실제 관리 요구 사항
 제64조 과세 대상 사업
 제65조 목적 운영
 제66조 복지
 제67조 병원
 제67a조 스포츠 경기
 제68조 개개의 목적사업

<표 Ⅱ-62> 독일 세법의 비영리법인 법률 조항

자료: 저자 작성

2) 회계기준 내용

가) 일반원칙

독일 ｢상법｣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확성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기록은 총액으로 기록하여 상계

를 금지하며, 자산과 부채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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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규정하며,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

로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임의로 회계 변경을 금지한다. 비영리조직

은 이러한 ｢상법｣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나) 재무제표

유한책임회사, 협회, 재단 등 비영리조직이 ｢상법｣(HGB) 제238~263조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유

한책임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연결재무

제표를 작성한다.

협회와 재단은 ｢상법｣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협회와 재산은 ｢민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 명세서와 재산목록을 작성

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수입과 지출 명세서, 재산목록에는 특별한 

회계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독일 공인회계사협회의 지침36)만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영리조직은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 자산과 현금흐름이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은 현금

과 현금등가물에 대해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어 수입과 지출 명

세서와 재산목록 간 연계가 되지 않는다.

다) 면세요건

비영리조직은 면세 등 세금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은 

추구하는 목적이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며, 상업적 사업 운영 및 자산 관리 

활동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여야 한다. 즉, 과세 대상 

사업운영자금 또는 자산 관리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비영리조직의 

지위에 대한 결정요인은 자금의 출처가 아닌 조직의 목적과 용도이다.

36) IDW RS HFA 5, IDW RS HFA 14, IDW RS HF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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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분야
(Ideeller bereich)

자산관리
(Vermögens-
verwaltung)

목적사업
(Zweckbetrieb)

과세사업
(Steuerpflichtiger 
wirtschaftlicher 

Geschafesbetrieb)

법인세, 무역세 면제
(Keine KSt bzt, GewSt)

법인세, 무역세
(KSt bzt, GewSt)

<표 Ⅱ-63> 독일 소득세 면세 및 과세 요건

자료: KPMG, 2017.

라) 자본

비영리조직의 법적 형태에 따라 자본구조가 상이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상
법｣에 따라 인출자본,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이월이익/이월손실, 당기이익/

당기순실로 자본을 구성하며, 세법의 비영리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
법｣상 회사의 최소자본요건37), 청약자금 보존, 출자금 상환 금지, 자본감소 

요건 등이 적용되고 세법상 이익분배 금지, 주주로서 역할 제한, 청산 시 납

입자본 이상 분배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재단은 기부금, 준비금, 재조

정 결과, 실적 발표로 자본을 구성한다. 설립자본금과 기부자본금으로 기부

금을 구성하고, 기부자본금은 기부자의 명확한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

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준비금을 의미하며, 자본준비금을 통해 실질자본  

유지를 달성한다. 협회는 조합자본금, 준비금, 이월수익으로 자본을 구성한

다. 또한 최소자본요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도산법｣에 따른 초과부채 한도까

지 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협회는 세법의 비영리 규정이 적용되기

에 진행사업의 자본에 대한 기부, 회원에게 이익분배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37) 유한책임회사의 최소자본요건은 2만 5,000유로이다.



Ⅱ. 해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현황 • 93

구분 유한책임회사(GmbH) 재단(Stiftungen) 협회(Vereinen)

구조

Ⅰ. 인출자본
Ⅱ. 자본준비금
Ⅲ. 이익잉여금
Ⅳ. 이월이익/이월손실
Ⅴ. 당기이익/당기손실

Ⅰ. 기부금
   1. 설립자본금
   2. 기부자본금
Ⅱ. 준비금
   1. 자본준비금
   2. 이익잉여금
Ⅲ. 재조정 결과
Ⅳ. 실적 발표

Ⅰ. 조합자본금
Ⅱ. 준비금
Ⅲ. 이월수익

기준 ｢상법｣(HGB) 제266조 IDW RS HFA 5 IDW RS HFA 14

<표 Ⅱ-64> 독일 비영리조직 자본 구조

자료: 저자 작성

마) 수익

비영리조직의 경우 경제적 사업 운영 및 특수 목적 운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산의 임대 또는 제품 판매 등이 수익으로 보고된다. 

이는 수익에 제품의 판매 임대,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판

매(｢상법｣(HGB) 제277조)로 규정하는 ｢상법｣을 적용하고 있기에 나타난 결

과로 보인다. 다만 기부금단체의 경우 IDW에서 규정하는 지침38)에 의해 기

부금 처리를 구분한다. 이 지침에서 자발적 기부는 판매수익으로 표시하지 

않고 기타 영업소득으로 보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기부가 특정 목적을 위

해 이루어진 경우 기부금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도된 목적에 사용

될 때까지 부채로 보고된다. 또한 기부금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조달한 

자금인 경우 초기에 부채로 인식하고 고정자산 취득 시 이를 대체한다. 이

후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감가상각비만큼 수익으로 인식한다.

바) 주석

비영리조직이 ｢상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주석을 포함하여

야 한다. 이와 더불어 IDW는 비영리조직이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주석을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독일 ｢상법｣(HGB)에서는 주석에 회계 일반 정보 및 

38) IDW RS HF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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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대차대조표에 대한 참고사항, 손익계산서에 대한 참고사항 및 기

타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의 경

우 재단 자금의 자본유지 개념이 중요하고, 기부금 모금단체는 기부금에 대

한 세부 내역이 중요하다. 이에 독일 공인회계사협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보고 회계지침을 제시한다.

사) 수입과 지출 명세서

수입과 지출 명세서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한 회계를 위해 수입과 지출이 비교되고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로 정의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IDW는 수입과 지출 명세서(IDW RS HFA 5, 

Tz. 81; IDW RS HFA 14, Tz. 47)를 제시한다.

원문 번역

  Einnahmen aus laufender Tätigkeit   지속적활동으로 인한 소득

- Ausgaben aus laufender Tätigkeit - 지속적활동으로 인한 지출

= Einnahmen-/ Ausgabenüberschuss aus 
laufender Tätigkeit (a)

= 지속적활동으로 인한 초과 수입/지출(a)

  Einnahmen aus Abgängen von egenständen 
des Anlagevermöens

  투자활동으로 인한 소득

- Ausgaben für Investitionen in das
  Anlagevermögen

- 투자활동으로 인한 지출

= Einnahmen-/ Ausgabenüberschuss aus 
Investitionstätigkeit (b)

= 투자활동으로 인한 초과 수입/지출(b)

  Einnahmen aus der Finanzierungstätigkeit   자금조달활동으로 인한 소득

- Ausgaben aus der Finanzierungstätigkeit - 자금조달활동으로 인한 지출

= Einnahmen-/ Ausgabenüberschuss aus 
  Finanzierungstätigkeit (c)

= 자금조달활동으로 인한 초과 수입/지출(c)

  Erhöhung/Verminderung des 
  Finanzmittelfonds (d) = (a) + (b) + (C)

  현금 자금의 증감(d) = (a) + (b) + (C)

+ Finanzmittelfonds am Anfang der periode (e) + 기초의 현금자금(e)

= Finanzmittelfonds am Ende der periode
  (f) = (d) + (e)

= 기말의 현금자금(f) = (d) + (e)

<표 Ⅱ-65> 독일 수입과 지출 명세서

자료: KPM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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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산명세서

협회 또는 재단이 ｢상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산명세에 대한 규정된 양식이 없다. 이에 IDW

는 재산명세를 대신하여 자산명세서/자산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주장하고 그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IDW가 제시한 자산명세서/자산개요

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양식(IDW RS HFA 5, Tz. 88; IDW RS HFA 14, Tz. 

57)은 다음 표와 같다.

원문 번역

Vermögensgegenstände 자산

  Immaterielle Vermögensgegenstände  무형자산

  Sachanlagen  유형자산

  Finanzanlagen  금융자산

  Zahlungsmittel  지불수단

  Übrige Vermögensgegenstände  기타 자산

Eigenkapital und Schulden 자본과 부채

  Eigenkapital  자기자본

  Verbindlichkeiten gegenüber Kreditinstituten  신용기관에 대한 부채

  Übrige Verpflichtungen  기타 의무

<표 Ⅱ-66> 독일 자산명세서/자산개요 최소 구조

자료: KPM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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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익법인회계기준 운영 및 기준 개선방안

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가. 공익법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 필요

미국의 경우 Charity Navigator39)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평

가지표인 ‘종합평가지수’가 개발되어 비영리단체의 재무성과, 운영 건전성, 

책무성 및 투명성 점수를 종합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일미래재단40)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약식 평가제도와 한국가이드

스타의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가이드스타는 다른 국가의 평가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통합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해외사례에서는 다양한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방법론과 질적분석을 통한 

보고서가 제공되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한국가이드스타의 경우 재무효율성지표와 투명성 및 책무성지

표를 근거로 하여 계량화된 지표를 제공한다41). 과거에 비해 평가에서 정량

적 평가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질적 평가 요소는 여전히 미국의 

Form 990에서 요구되는 것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Form 990의 

경우 이사의 독립성, 자산사용의 전용, 특수관계인과의 차입거래내역, 이사

회 의사록 보관 여부, 이해상충문제, 내부고발자 관련 정책 등 보다 세부적

39) https://www.charitynavigator.org/

40) 삼일미래재단은 2008년에 설립된 재단으로 삼일회계법인이 비영리법인의 목적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41)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평가지표는 크

게 재무효율성지표와 투명성 및 책무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효율성지표는 미국

의 Charity Navigator에서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나, 질적 평가 요소인 

투명성 및 책무성지표는 Form 990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질적 요소에 대한 평가 요소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박성환･이호영･강선아･채수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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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질적요소도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택스에 공익법인에 대

한 카테고리 혹은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

이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하에서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2017년부터 외부감사 불이행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범위도 2020년

부터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수입 20억원 이상도 감사 대상으로 

확대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제43

조). 따라서 과거에 비해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감사규정이 강화되었다. 다

만, 국내 감사시장에서 감사인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감사전문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규정의 강화뿐만 아니라 감

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과 공익법인 감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요구된다. 

다. 공익법인 규모에 따른 세분된 규정과 지침 필요(영국 및 호주 사례)

영국과 호주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규모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형식 그리고 공시의 범위가 상이하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회

계정보 생산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차등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국 

및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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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연구관리할 수 있는 별도 조직구성 필요

호주의 경우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기준 제･개정은 호주회계연구재단

(Australian Accounting Research Foundation: AARF)에 소속된 공공부문회계

기준심의회(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Board: PSASB)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회계표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AcSB)와 공공부문회계위원회(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PSAB)에서 

비영리 표준에 대한 원칙과 관련한 개선작업을 진행한다. 미국의 경우 FASB

가 2009년 FASB 산하에 NAC(Not-for-Profit Advisory Committee: 비영리자

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로 제･개정되는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은 NAC의 

연구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체계적 관

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제･개정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미국 NAC와 같이 공익법인과 관련한 재무회계 

및 보고기준 개발 등의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

성이 요구된다.

미국 NAC의 경우 제안된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상대적 우선순위, 활성 프

로젝트에서 개발 중인 제안의 개념적 및 실제적 의미, 새로운 표준에서 발

생하는 구현 문제 및 NFP 부문과 관련된 개선의 잠재적 영역을 포함한 실무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입력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최신 표준 및 기타 기존 지침, 현재 및 제안된 프로젝트 그리고 장기적

인 문제에 대한 NFP 부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체계적 관

리를 위한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공익법인 자문위원회를 구축하여 NAC와 유

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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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회계기준상의 공시제도 개선방안

가. 특수거래와 특수관계자 공시 요구(캐나다 사례)

캐나다의 경우 NFPO(비영리단체조직)는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NFPO

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계속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NFPO와 특수거래자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NFPO는 특수 당사자 거래내역과 관련자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석의 기재사항으로서 특수거래와 특수관계자 

공시요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석에 해당 사항

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실무지침을 마련하

고 감사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특수관계자와의 이해충돌 방지 위한 보수 공개(호주 및 미국 사례)

호주의 경우 2021~2022회계연도부터는 대형 등록법인이 책임자와 고위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하여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는 개인정보 보

호 문제를 수용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주요 관리 인력이 있는 기업에만 적

용된다. 뿐만 아니라 등록법인은 관련 당사자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이해충돌 위험이 높은 관련자 또는 단체와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에서도 Form 990을 통하여 법인별 

Top5의 고위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공익법인에도 특수이해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 간의 보수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의무

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 표준화된 공시 수단 개설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 공시는 공익법인 제도와 현황에 대한 공익법인만을 

위한 공시사이트(www.koeki-info.go.j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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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제도 해설, 기부세제의 내용,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

받기 위한 정보, 행정서류 등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익인정등위

원회의 정보 및 공익법인 제도 관련 법령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법인과 관

련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국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결산서류는 비교, 검색의 편의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정

보접근성과 비교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와 유사한 공익법인 전문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익법인 기준상의 개선방안

가. 구분회계

1) 회계기준 현황

공익법인의 구분회계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각각 구분

한 재무제표와 이를 통합한 재무제표를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며 실무지침

서에서 공익목적사업을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으로 정의한다. 특히 문

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

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 부문으로 구분한다. ｢법인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에서 열거한다.

2) 회계기준 문제점

가) 구분회계 구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구분회계를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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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익법인은 재무제표를 재무보고 목적과 세무보고 목적으로 각각 작성

하고 있어 재무제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구분 내용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②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
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
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
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표 Ⅲ-1> 구분회계 관련 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회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특히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중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이 상이

할 경우 실무적 혼선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공

익목적사업, 기타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공익법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라도 기관 판단에 따라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구분

을 다르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공익목적사

업과 기타사업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주된 사업과 이에 부수하는 종된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경우 각각 공

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두 사

업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나) 금융수익사업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서 단순 은행예금 거치를 제외한 적극적 금

융자산의 투자는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이자수익, 배

당수익 등 금융수익을 어느 사업에 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

고 있다. 즉, 기관의 해석에 따라 동일한 투자활동이라도 기타사업 또는 공

익목적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102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3) 회계기준 개선방안

가) 구분회계 구분기준

구분회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중요한 문제점은 세법상 기준

과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며,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기에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 구분회계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해 보면, 일본은 

공익법인에 대해 구분회계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재량 선택에 

의해 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공익법인은 구분회계를 적용하지 않

는 경우, 공익목적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는 경우, 실시사업과 기타로 구분하

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익사업으로 구분한 경우를 살펴보면,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 비율42)을 달

성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공익목

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져야만 하며, 수익사업 등에서 생기는 이익의 

50%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43).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 등의 수지

를 밝혀 둘 필요가 있어 회계를 공익목적사업으로부터 구분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44). 여기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되지만 각 사업에 배부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 표와 같이 공통의 회계구분을 마련하여 배부한다. 

<표 Ⅲ-2> 일본 공익법인의 구분회계 사례

공익목적사업회계 수익사업 등 회계

A사업 B사업 공통 소계 A사업 B사업 공통 소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조직 전체에 대해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즉,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작성된 통합 정보는 비영리조직의 재

42)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

43)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호

44)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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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태, 활동의 성과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나타내기에 비영

리조직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지

만,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를 부과하고 있다.

[그림 Ⅲ-1] 미국 공익법인의 구분회계 사례

자료: IRS, Form 990

해외사례를 종합해 보면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공익법인을 하나의 회계

실체로 규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추가적으로 기관

에 선택에 의해 적용 가능한 구분회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분회계를 사

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구분회계 강제를 

없애 공익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구분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노력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분회계의 정보수요

가 존재하기에 필수주석에 공익목적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고 판단된다. 필수주석에는 다음 <표 Ⅲ-3>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같이 세 부

분으로 회계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②의 항목은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공통 부분을 설정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다. 일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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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부문 배부 목적으로 완충지역을 설정한 것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공익법인

의 공익목적사업 부문에 완충 부분을 설정하여 회계정보를 목적적합하게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익법인 회계에 완충 부분을 설정함으로써 세

법상 괴리를 해소함과 동시에 목적에 맞는 유연한 재무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 작성 

시에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자료 

제출 시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Ⅲ-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분회계 제안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개선방안 ① ② ③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의 사업 구분과 관련하여 각 사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각각 구분해야 하지만, 중요성 

관점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주된 사업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부수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실무지침서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자의 오류를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금융수익사업 구분

현재 금융자산인 투자자산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 포함하여 공시하거나 

기타사업으로 별도 공시하는 등 기관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구분회계를 없애 회계실체 전체의 재무보

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

무지침서를 통해 적극적 투자활동의 범위, 금융수익을 공익목적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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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순자산

1) 회계기준 현황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순자산이라고 표현하며, 순자산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및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한다.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

자산을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

분 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순자산은 기본순

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하며,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

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 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존재한다. 순자산조정은 순자산 가감 성격의 항목으로 매

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을 포함한다.

2) 회계기준 문제점

가) 기본순자산 정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정의에서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존재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서는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이

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영구적 제약의 범위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

족한 실정이다. 만약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일 경우, 내용 연

수에 걸쳐 감가상각된 부분을 영구적 제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본

순자산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즉, 감가상각 시 상각

된 부분은 영구적 제약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

구분 내용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0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
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말한다.

<표 Ⅲ-4> 기본순자산 관련 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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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현재의 기본순자산 정의는 잔여지분과 재산의 개념이 혼재되

어 있어 회계처리에 있어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본순자산

을 공익법인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

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 기본순자산 손상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자산은 기본순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회수가

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손상차손 금액은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구분 내용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

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
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
재가치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
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표 Ⅲ-5> 순자산 손상 규정

  주: 1)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이전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산의 
평가 및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으나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 이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의 규정을 적용한 공익법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회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지만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으로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장기간 보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시가

의 변동에 따라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을 인식하게 되면 법인의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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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없이 법인의 재무정보가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산의 실질가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

산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 기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

보이용자 측면에서 합리적 재무정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순자

산 손상평가 정보의 유용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회계기준 개선방안

가) 기본순자산 정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기본순자산 정의는 개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익법인에서 사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있어 별도 관리

하는 자본금, 기본재산, 출연금 등을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주무관청 등

의 허가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이 변동하지 않는 현

행 방식은 기본재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지분의 개념인 순자산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법인의 자산은 기부자 등에 의하여 사용 용도, 보유 형태, 처분 등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역을 순자산 측면

에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익법인인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적 제약은 사용과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에 사

용에 대한 제약이 매우 강력하다. 이러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활동에 제약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영구적 제약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비영리법인의 순자산 구분을 살펴보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순자

산을 제약 없는 순자산, 제약 있는 순자산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기본금을 출연기본금, 적립금, 기본금조정, 운영차액으로, 의료기관 회계기

준 규칙은 자본을 기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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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제약 없는 순자산
제약 있는 순자산

출연기본금
적립금

기본금조정
운영차액

기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표 Ⅲ-6> 국내 비영리법인 순자산 구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해외 비영리법인의 순자산 구분을 살펴보면 일본은 순재산을 지정순재산, 

일반순재산으로, 미국은 순자산을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 기부자 제약 없

는 순자산으로, 영국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과 별도로 자본 내

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으로 구분한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지정순재산
일반순재산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
속되는 자본과 별도로 
자본 내에 표시되는 비
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
속되는 자본

<표 Ⅲ-7> 국가별 비영리법인 순자산 구분

자료: 저자 작성

국내외 비영리법인의 순자산 분류 현황을 종합해 보면, 일반기업의 자본 

유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의 경우에서 순자산을 제약의 유무를 

통해 구분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순자산을 지정순자산과 보통순자산

으로 구분하고, 기부자, 법령 등에 의해 사용 제약이 존재하는 순자산을 지

정순자산으로, 전체 순자산에서 지정순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순자산으

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순재산의 사용 제

약, 제약의 취소, 감가상각, 재해 등과 같이 제약이 해제되어 지정순자산에

서 보통순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주석에 관련 내역을 추가적으로 보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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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기본순자산 손상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도 평가는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본순자산인 자산에 손상 사유가 발생할 경

우 미실현손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을 기

간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사업의 성과와 관련 없이 기관의 운영성과가 크

게 변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순자산으로 지정된 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있는 자산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인이 지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법인

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간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당해 기관의 운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자산이 기본순자산인 경우 손상 사유

가 발생하더라도 당기손익이 아닌 미실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부보조금

1) 회계기준 현황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

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통해 기부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지침서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

터 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받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익법인이 정부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부금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정부보조금을 기부금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때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순자산의 증

가로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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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문제점

가) 정부보조금 규정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는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지침서에서 관련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공

익법인은 정부보조금 회계를 실무지침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대신 일반기

업회계기준45)에 따라 처리하는 등 실무적 혼선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과 보조금의 성격이 상이하다. 기부금은 특정 목적 없이 지급

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나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원 목적이 존

재하며 타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기부금과 달리 보조금은 사용하

지 못한 경우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보조금

과 기부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 기존과 같이 보조금을 기부금에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독립

적으로 신설하여야 하는지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시기, 반납 시 회계처리, 표시방법 등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회계처

리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정부보조금 범위

정부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것인지, 이와 유사한 성격인 출연금도 보조금에 포함할 것

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3) 회계기준 개선방안

가) 정부보조금 규정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45)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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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을 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조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을 통해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보조금의 경

우 최소한의 규정만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상황별 해설을 

실무지침서에 예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금과 회계처리 관련 해외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일본의 공익법인회

계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

우 수령액을 수취보조금으로 지정순재산 증감 부에 기재하고 목적지출이 행

해질 경우 해당 금액을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으로 이체한다. 또한 보조

금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보조금 교부 업무를 실질

적으로 대행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인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제

3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치보조금으로 처리하여 부채로 

기록한다. 국내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보조금 분류, 자

산관련 정부보조금, 수익관련 정부보조금 규정이 존재한다. 우선 정부보조

금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부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자산관련보

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하며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자산관련 

또는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
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
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
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
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
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
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
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
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
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
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
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
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제28조(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정부보조금에 제약이 없는 경우
에 해당 정부보조금은 사업수
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약 있
는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표 Ⅲ-8> 정부보조금 분류 기준

자료: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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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K-IFRS에서 이연수익 또는 자산차감 표시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차감계정

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는 자산관련 및 수

익관련 정부보조금 구분 없이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며, 정부보조금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약 있는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24 자산관련 정부보조금(공정
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
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
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
여 표시한다.
25 자산관련보조금(또는 보조
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
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
두 인정된다.

17.5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
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
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
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
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
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
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
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
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
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
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제28조(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정부보조금에 제약이 없는 경우
에 해당 정부보조금은 사업수
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약 있
는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표 Ⅲ-9> 정부보조금(자산) 표시 기준

자료: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K-IFRS에서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

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수익계정으

로,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인 경우 비용과 상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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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29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
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
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
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
감할 수도 있다.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
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
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
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
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
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
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
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
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
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
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
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제28조(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정부보조금에 제약이 없는 경우
에 해당 정부보조금은 사업수
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약 있
는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표 Ⅲ-10> 정부보조금(수익) 표시 기준

자료: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보조금을 일시에 인

식하여 기간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과 보조금이 상계되어 사업에 대한 재무정보가 확

인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공익법인의 정부보조금 규정은 공

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를 일부 수정한 별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

의 정부보조금 회계처리를 준용하되,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특정의 비용과 상계하지 않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안은 보조금이 감가상각비용과 상계되지 않으며, 사업집행 여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사업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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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신규 방안

자산
취득
관련

기본순자산(X) 관련 자산의 
차감 표시

수익인식 관련 자산의 
차감 표시기본순자산(O) 기본순자산 인식

수익
관련

비용보전(X)
수익인식(선수수익 
계상 후 수익인식)

수익인식
수익인식(선수수익 
계상 후 수익인식)

비용보전(O) 비용차감 수익인식 수익인식

<표 Ⅲ-11>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방안

자료: 저자 작성

나) 정부보조금 범위

정부보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고 출연금도 보조금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공익법

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국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특정 법령(｢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출연금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출연금은 지급 근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

닌 다른 특정 법령인 것이 대부분이고 실질은 보조금과 동일하다고 결론내

릴 수 있다.

구분 법률 등 내용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
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
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회계편람󰡕
보조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
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해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표 Ⅲ-12> 보조금과 출연금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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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등 내용

출연금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
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국가회계편람󰡕
출연비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해 지급근거가 있는 국가회계
실체 이외의 공공기관, 민간 또는 해외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표 Ⅲ-12>의 계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편람󰡕(2022)

라. 비용의 분류

1) 회계기준 현황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

분하여 표시한다. 공익목적사업비용은 다시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

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업수행비용은 세부 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이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비용을 기능별로는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

비용으로, 성격별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실무지침서에서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

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구   분 사업수행비용 모금비용 일반관리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표 Ⅲ-13> 공익법인회계기준 비용 공시양식

자료: 저자 작성



116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기타사업비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 정보에 대해서 운영성과표 본

문이나 주석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계기준 문제점

가) 기능별 분류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세부 사업의 구분 표시가 강제되지 않아 대

다수의 공익법인이 사업수행비용 총액만 기재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 정

보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즉, 공익법인이 정보 유용

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림 Ⅲ-2] 공익법인 비용 공시 현황(세이브더칠드런)

(단위: 원)

자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나) 성격별 분류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의 성격별로 크게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

비용, 기타비용으로만 분류를 규정하고 있어 분류 하위에 있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실무지침서에서는 분배비용을 

장학금, 지원금 등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공익법인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모든 비용을 분배비용으로 분류하

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표 Ⅲ-14>와 같이 실무적으

로 분배비용과 기타비용의 구분이 어려우며, 구분 방식이 공익법인별로 상

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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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분배비용 42,683 61% 152,991 67% 125,244 68%

인력비용 9,194 13% 34,930 15% 26,810 14%

시설비용 965 1% 3078 1% 3446 2%

기타비용 17,048 24% 35,704 16% 30,033 16%

합계 69,889 100% 226,703 100% 185,533 100%

<표 Ⅲ-14> 공익법인 성격별 분류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공익법인별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

3) 회계기준 개선방안

가) 기능별 분류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별 정보 공시는 

필수적이다. 이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세부 사업별 구분 표시를 필수 항목

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표시를 의무화한다면 공익법

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어떤 사업을 중

점적으로 운영하는지 파악 가능하다. 다만, 구분 표시를 필수 항목으로 변

경하는 경우 적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즉, 규모가 있는 사업을 구분하

여 표시해야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에 관련 정보 공시에 필요한 비용

과 효익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체 사업비

용 또는 사업수행비용의 일정 부분(예: 10%)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표시하

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성격별 분류

현재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의 성격별로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

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분배비용 구분 및 적용에 실무적 어려

움에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배비용을 보다 세

분화한다면 실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정보이용자를 위해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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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 공익법인 비용 공시 예시(미국)

(단위: 원)

자료: FAS Topic 958(Not-for-Profit Entities) 205-55-21. note F.

이에 성격별 분류 기준을 현금지원, 현물지원, 서비스지원, 인력비용, 시

설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식료품, 의복처럼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현물 등을 지원하는 비용 등을 현물지원으로 구분하고 행

사,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현재 기타비용과 분배비용으로 분류되는 사업비용 중 공익목적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체계인 방법으로 재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방안은 계정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공익법인이 어떤 성격

의 사업을 수행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기타비용으로 분류되는 비용도 

줄어들어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마. 필수적 기재사항

1) 회계기준 현황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41조에서 15개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0조(주석의 정의)에 의하면 ‘주석’이란 재

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

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 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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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주석의 기재사항과 비교하

여 대부분의 항목이 유사하나 ‘순자산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 성격’에 관

한 주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표 Ⅲ-15>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비교

공익법인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 사업 내용 1. 비영리조직의 개황, 주요 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
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2. 비영리조직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순자산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 성격

3.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용 4. 질권 등이 설정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
채의 주요 내용

5.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
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 7.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
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정
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 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 거래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
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
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
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 기
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
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10.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주
석 기재사항 중 비영리조직에 관련성이 있
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법인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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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익법인회계기준 필수주석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재무제표의 필수주석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6>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필수주석 목록

원문  번역

（１）継続組織の前提に関する注記 
（２）資産の評価基準及び評価方法、固定資産

の減価償却方法、引当金の計上基準等財
務諸表の作成に関する重要な会計方針 

（３）重要な会計方針を変更したときは、そ
の旨、変更の理由及び当該変更による
影響額 

（４）基本財産及び特定資産の増減額及びそ
の残高 

（５）基本財産及び特定資産の財源等の内訳 
（６）担保に供している資産 
（７）固定資産について減価償却累計額を直

接控除した残額のみを記載した場合に
は、当該資産の取得価額、減価償却累計
額及び当期末残高 

（８）債権について貸倒引当金を直接控除し
た残額のみを記載した場合には、当該
債権の債権金額、貸倒引当金の当期末
残高及び当該債権の当期末残高 

（９）保証債務（債務の保証を主たる目的事
業とする公益法人の場合を除く。）等
の偶発債務 

（10）満期保有目的の債券の内訳並びに帳簿
価額、時価及び評価損益 

（11）補助金等の内訳並びに交付者、当期の
増減額及び残高 

（12）基金及び代替基金の増減額及びその残高
（13）指定正味財産から一般正味財産への振

替額の内訳 
（14）関連当事者との取引の内容 
（15）キャッシュ・フロー計算書における資

金の範囲及び重要な非資金取引 
（16）重要な後発事象 
（17）その他公益法人の資産、負債及び正味財

産の状態並びに正味財産増減の状況を
明らかに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1) 계속조직의 전제에 관한 주석
(2) 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충당금의 계상 기준 등 재무
제표의 작성에 관한 중요한 회계 방침

(3) 중요한 회계 방침을 변경했을 때는 그 취지, 
변경의 이유 및 해당 변경에 의한 영향액

(4) 기본재산 및 특정자산의 증감액 및 그 잔액

(5) 기본재산 및 특정자산의 재원 등의 내역
(6) 담보에 제공하는 자산
(7)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직접 

공제한 잔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자
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및 당기 말 
잔액

(8)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직접 공제한 잔
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채권
금액, 대손충당금의 당기 말 잔고 및 해당 
채권의 당기 말 잔액

(9) 보증채무(채무의 보증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우
발채무

(10) 만기 보유 목적의 채권의 내역 및 장부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11) 보조금 등의 내역 및 교부자, 당기의 증감
액 및 잔액

(12) 기금 및 대체 기금의 증감액 및 그 잔액
(13)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으로의 이체액

의 내역
(14)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의 내용
(15) 현금흐름표의 자금 범위 및 중요한 비자금 

거래
(16) 중요한 후발 사건
(17) 그 외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재산의 

상태 및 순재산 증감의 상황을 밝히기 위
해서 필요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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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한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재무적 유연

성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자산과 부채가 합리적으로 

동일 그룹으로 보고된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을 합리적으로 동일한 그

룹으로 분류 및 집계하고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을 분리하는 것은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행적 보고방식이다.  

자산은 일반 GAAP의 원칙을 준용하여 적용되나 다만 기부자에 의해 사

용처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자산이 아닌 순자산에 의해 

제한이 적용된다. 이때 사용처에 대한 기부자가 부과한 제한의 존재에 기초

하여 자산을 분리하여 보고할 필요는 없다. 기부자가 부과한 제약 또는 이

사회 지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자산의 종류는 제한 또는 지정의 성격

(금액 또는 목적)이 재무상태표 본문에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의 주석에 기술되어야 한다. 

순자산의 경우 기부자 제약 있는 순자산과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구분되며, 이때 각각에 대한 금액은 기부자에 의해 부과된 제한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다양한 유형의 기부자가 부과한 제약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금액을 보고하거나 재무제표 주석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시켜 제공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문단 958-210-45-8의 조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

된 정보 이외에도 특정 항목의 사용에 대한 제약 및 자체 부과제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 또는 만기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

에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는 운영보고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역을 재무

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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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미국 비영리법인 공익법인회계기준 필수주석 목록

사례 주석 공시사항

비영리단체의 ‘운영’이라는 용어가 다음의 경
우에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① 운영보고서에 나타나는 세부 사항 
② 보고된 운영지표의 성격 
③ 운영에서 제외된 항목(그 정보가 운영보고

서 본문에서 명백하거나 재무제표의 주석
에 공시된 경우에는 문단 958-220-55- 
16의 예 5 참조).

회계 표준 업데이트 번호 2016-14로 대체되
는 하위 조항

운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
은 경우 모든 비용은 한 곳에 공시

모든 비용에 대한 기능별 분류와 자연적 분류
의 관계는 기능별 비용 분류와 성격별 비용 분
류를 구분시키는 분석에서 제시해야 한다. 투
자 수익에 대한 순투자비용은 포함시키지 않는
다(문단 958-720-45-15 참조).

프로그램 및 지원 기능 중 비용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질적 설명(문단 958- 
720-50-1 참조)

자료: 저자 작성

2) 회계기준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가)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정보

현행 주석의 필수 기재사항 중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정보’는 기본순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

익법인회계기준 제정 당시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선택기준을 완화

하고, 그 결과 매년 공정가치평가 결과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자산들의 시가 정보를 획득함에 있

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들

의 자산 감정평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공익

법인들이 공정가치평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될 경우 공시지가, 시가표준

액 등의 대용치를 활용하게 되면 실질시가와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선방안으로서 기존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평가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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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하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이 기본순자산에 대한 자산을 

공정가치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들이 보유

한 자산의 시장성이 낮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실무적인 상황에 맞추

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장부금액을 기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취득원가로 관리되는 기본순자산의 금액과 해당 

자산의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의 대안 중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의 규모가 대부

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주의에 근거한 회계처리가 적합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가치평가 제

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기존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평가를 원칙으로 유지

하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시

장성이 아주 낮은 자산의 경우 제한적으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산 및 부채내역 거래 공시요건 강화

현행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주석 공시사항으로서 주요 수익과 비용 거래내

역만 공시하고 있으며, 자산･부채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해외 영리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서 유동

성, 재무적 유연성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

목을 합리적으로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 및 집계하고 다른 특성을 가진 항목

을 분리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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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감사보고서 주석 작성 현황

[그림 Ⅲ-4] 우리나라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주석 작성 예시

자료: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감사보고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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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산･부채의 거래내역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의

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수익･비용, 자산･부채의 거래내역을 모

두 기재하도록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총자산 혹은 사업수익금액의 10% 이

상일 경우)의 거래는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방안은 수익･비용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거래내역을 공시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유용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다만, 자산운용의 특성상 대규모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

며, 모든 10% 이상의 거래가 중요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정보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둘째, 특수관계자 거

래내역 공시와 유사하게 수익･비용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으로 한정하

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실무적으로 작성이 편리하고, 정보

생산비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부 및 공여 등으로 취득한 대형 

유형자산 및 금융자산 등의 중요한 자산･부채의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유용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해외 대부분

의 국가에서 주요한 자산･부채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향과 대비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정보생산비

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정보 유용성 확

보를 위한 절충적 방법으로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

하는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되, 대규모 거래내역이라 하더라도 투자자산 

운영 등과 같이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 제외의 예외 규

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 대안으로 판단된다.      

다) 용도지정 기부금 용도별 사용내역 공시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주요 수익 원천은 기부금 수익이며, 기부금 수익의 

일부는 기부금 제공자가 기부금 사용의 용처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석의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받은 기부금의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익법인의 수탁의무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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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NPO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 용도가 제한된 기부내역을 주석

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 Ⅲ-18> 일본 NPO법인회계기준의 용도 등이 제약된 기부 등의 내역 주석 공시

NPO법인회계기준

27. 기부 등에 의해 수용한 자산 기부자 등의 의사에 따라 해당 수입 자산의 용도 등에 대한 제
약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용도에 따라 수입 금액 감
소액 및 사업연도의 잔액을 주석으로 기록한다.

31.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록한다.
 6) 용도 등이 제약된 기부 등의 내역

21. 용도 등이 제약된 기부 등의 주석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순재산 중 용도 등이 제약된 기부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제약의 해제에 따른 당기 감소액은 다음 중 하나의 금액에 의한다. 
     ① 수용 자산에 대해 제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 금액 
     ② 수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금액. 그러나 장비 또는 차량 등

은 대상이 되는 자산을 구입하여 대상 사업에 사용했을 때 제약의 해제로 간주하고 
해당 취득 금액을 감소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용 자산이 재해 등에 의해 소실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 금액
  (3) 반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 교부금 등 취급 

반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 교부금 등에 대해서, 수취 보조금 및 수취 보조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계상액을 당기 수입액으로 기재한다. 
또한, 보조금 및 보조금의 합계액 및 미사용 금액은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일본 공익법인회계법인 운영지침

[그림 Ⅲ-5] 용도 등이 제약된 기부 등의 주석 예시(일본)

자료: 일본 공익법인회계법인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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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된 순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목록

(1) 사용이 제한된 자산 종류에 대한 설명(문단 958-210-45-6 참조)
(2)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사용에 관한 제한 및 성격에 대한 정보(문단 958-210-45-7(a) 참조)
(3) 특정자산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문단 958-210-45-7(b) 참조)
(4) 자원(순자산)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형의 제한의 성격

과 양에 관한 정보(문단 958-210-45-9 참조)
(5) 회계 표준 업데이트 번호 2016-14로 대체되는 하위 조항
(6) 순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에 대한 정보(예: 958-210-45-11 문단에 따라 기부자 제약 

없는 순자산의 이사회 지정 금액 및 목적에 관한 정보)

<표 Ⅲ-19>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의 사용이 제한된 순자산 공시의무목록

자료: FASB ASC 958

[그림 Ⅲ-6] FASB ASC 958 - 순자산 제약 성격과 금액정보 주석 예시(미국)

자료: FASB ASC 958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사용이 제한된 기부금’에 대한 

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주석 공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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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금흐름 관련 정보 공시

대부분의 국가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금흐름표 작성 및 현금흐름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법인의 정보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석에서 현금흐

름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46)

바. 재무제표 서식

1) 회계기준 현황

우리나라 현행 공익법인회계에서 요구되는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

표, 운영성과표, 주석이다. 일반기업회계에서 요구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

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와 다소 상이하다. 이는 우리나라 공익법인회

계기준에서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의무 규정이다. 공익법인들은 

운영성과표를 작성하여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를 대체한다. 그리고 기업회

계에서 요구되는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제외된다. 이는 공익법인의 순

자산은 주주 간의 거래로부터 자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이 다소 

단순하며, 수지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정보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고의무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기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양식과 고유목적사업준

비금 인식, 순자산의 구분,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분류,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주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 중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바가 있을 

46) 수지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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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구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

여, 세부 항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운영성과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별지(제

1호,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7)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장부이며, 유

동과 비유동자산 및 부채 구분, 유동성배열법, 총액인식기준, 미결산항목 및 

비망계정의 표시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장부로, 발생주의 원칙, 수익･비용의 분류, 총액인

식 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회계기준 문제점

가) 통합재무제표 구성 시 내부거래내역 상계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시된 별지로 재무제표 서

식을 작성해야 하며, 부분별 재무제표와 부문별 재무제표를 통합한 통합재

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부문별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공

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

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할 때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내역은 모

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내부거래의 유형은 채권･채무의 

내부거래, 수익･비용의 내부거래이며, 이들은 모두 상계 제거를 해야 한다. 

47)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하여 표시한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8조(재무제표 구분･통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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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적인 거래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거래

2) 일시적 자금거래

3) 공익목적사업에서 기타사업 자본금으로의 출자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가 제거된 통합재무

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부거래가 있을 경우 법인마다 달리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1) 내부거래 미제거 공시(내부거래로 추정되는 계정 과목 및 금액 발견)

2) 통합에서만 내부거래 제거 후 공시(통합 ≠ 공익 + 기타, 별지 서식에 부합)

3) 각 사업 부문에서 내부거래 제거(대차차액 발생)

[참고자료] 공익법인 공시현황 

① 내부거래 미제거 공시(통합 = 공익 + 기타)

② 통합에서 제거 후 공시(통합 ≠ 공익 + 기타) 

③ 각 사업 부문에서 내부거래 제거(통합 = 공익 + 기타) 

※ 각 사업 부문 대차차액 발생

[그림 Ⅲ-7] 우리나라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내부거래 제거 관련 공시현황

자료: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조회, www.hometax.go.kr, 검색일자: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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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실무지침서에는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재

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법인별로 상이하게 

작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실무지침서

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재무제표 서식에 내부거래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서식에서 공익목적사업 부문, 기타사업 부문 간의 내부거래 항목을 표시하

는 ‘열’을 추가하고, 더불어 법인 내 사업 부문 회계 통합 시에도 내부거래 

‘열’을 표시하면 내부거래 검증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림 Ⅲ-8] 공익법인회계기준 내부거래 관련 항목 ‘열’ 추가 예시

재 무 상 태 표  

과 목
  당 기   전 기

 
공익목적

사업
기타
사업

내부
거래

통합   
공익목적

사업
기타

내부
거래

통합

  
  

      

 

      

자 산
         
유동자산 ××× ××× ××× ××× ××× ×××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 ×××  ××× ××× ×××

운 영 성 과 표  

과 목
  당 기   전 기

 
공익목적

사업
기타
사업

내부
거래

통합   
공익목적

사업
기타

내부
거래

통합

  
  

      

  

      

사업수익 ××× ××× ××× ××× ××× ×××
사업비용
  사업수행비
  일반관리비용
  모금비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자료: 저자 작성

나) 우리나라 운영성과표와 일본 순재산증감계산서와 차이 분석

일본의 순재산증감계산서(손익계산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순재산 증감을 

밝혀 표시하며 총액주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순재산증감계산서는 일반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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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증감과 지정순재산 증감48)으로 나누고, 또한 일반순재산 증감을 경상증

감과 경상외증감으로 구분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손익계산서 대신 운

영성과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반순재산 증감과 지정

순재산 증감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 증가와 

감소에 대한 구분 역시 일본은 경상항목과 비경상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수익비용 항목과 사업외수익비용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부금 수익의 처리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인

식 시점에 인식하고, 기부금이 현물일 경우 공정가치 측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기부금은 사용이 제한된 지정된 순재산으로 인식하

고 제약이 해제된 경우에 일반순재산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익의 경우 우리나라는 공익목적사

업 항목으로 처리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정된 순재산으로 인식하고, 차후에 

활용 방식에 따라 일반순재산 항목으로 변경된다. 

아래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익법인의 손익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의 비교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행 국

제회계기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정과 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기존의 일본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양식과 유사한 경향이 있다. 

<표 Ⅲ-20> 한국 비영리조직 운영성과표 및 일본 순재산증감계산서 비교 분석

한국 일본

명칭 운영성과표 순재산증감계산서

수익･비용 
표시방법

총액주의 기준으로 작성 총액주의 기준으로 작성

구분방식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일반순재산 증감과 지정순재산 증감으로 
나누고, 또한 일반순재산 증감을 경상증
감과 경상외증감으로 구분

일반
순재산

증감처리

1) 사업수익
2) 사업비용
3) 사업이익(손실)

1) 일반순재산증감은 경상수익 및 경상
비용을 기재하여 당기 경상증감49)을 
표시하고, 경상외증감에 속하는 항목을

48) 회계기간 중 기부에 의해 받아들인 자산의 금액은, 순재산증감계산서상 지정순재산 증

감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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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의 계속

한국 일본

일반
순재산

증감처리

4) 사업외수익
5) 사업외비용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

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8) 법인세비용 차감 전 당기운영이익(손실)
9) 법인세비용
10) 당기운영이익(손실)

   가감하여 당기 일반순재산 증감액을 
표시 

2) 이와 동시에 일반순재산 전기 잔액을 
가산하여 일반순재산 기말 잔액을 표시

3) 지정순재산증감은 지정순재산 증감액
을 발생원인별로 표시하고 지정순재
산 전기 잔액을 가산하여 지정순재산 
기말 잔액 표시

기부금
수익에 
대한  
처리

1)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

2) 현물을 기부받을 때는 수익금액을 공
정가치로 측정함

3)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4)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
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함

1) 기부에 의해 받게 된 지정순재산으로 
구분되는 자산에 대해 제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감가상각
을 실시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의 
금액, 재해 등에 의해 소멸한 경우 해
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지정순재산에
서 일반순재산으로 이체함

2) 이체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경상수익 
또는 경상외수익으로 기재

보조금
수익 처리

기본적으로 보조금 수익은 공익목적사업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를 기부금 수익, 보
조금 수익, 회비 수익 등과 함께 구분하여 
표시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금 등을 받아들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수입액을 수취보조금으로서 지정
순재산 증감에 기재함

2) 이후 보조금 등의 지출 목적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
재산으로 이체함

3) 덧붙여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목적하
는 지출을 실시하는 것이 예정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액을 
수취보조금으로서 일반순재산 증감에 
기재할 수 있음

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특정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
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 배분 기준에 따
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함

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없음

자료: 저자 작성

49) 임시적 항목과 과년도 수정품목이 있으며, 경상외증감에 속하는 항목이더라도 금액이 

작거나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경상증감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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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은 일본 등 해외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

해 해외 국가 회계기준의 유용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회

계기준에 적용 가능 여부와 유용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자회사 주식 측정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을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관리

하고 있다.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은 취득 목적과 보유 의도 및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채무증권은 취득 목적과 보유 의

도 및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한다.

종류 분류 종류

지분증권
단기매매증권

채무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표 Ⅲ-21> 유가증권의 분류

자료: 저자 작성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최

초 인식 시점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 회계연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

가증권으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자회사 주식 및 관련회사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하기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을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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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

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

도록 규정한다. 이는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측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만기까지 소유할 의사로 보유

하는 회사채, 기타채권 및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만기보유 목적 채권 및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 중 시장가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가

격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의 취득 목적

과 보유 의도는 매매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 취득을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

익법인회계기준에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재무상태표 구분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존재

한다. 이는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등의 허

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공익법인 기본순자산에 대한 엄격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 자산 측면에서 이러한 제약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이러한 사용 제약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같은 금융자산에 해당할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기관의 효과적인 유동성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사례의 경우, 일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을 유동자

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고 고정자산을 기본재산, 특정자산 및 기타고정자

산으로 구분한다. 특히 고정자산의 하위 구분에 기본재산을 별도로 구분하

여 자산의 제약 존재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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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형자산의 투자로 목적이 제한된 자산(Assets restricted to investment 

in land, buildings, equipment)을 구분하여 일정 부분 사용 제한을 표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과목 중과목 취급요령

유동자산 현금 예금
수취 어음
미수회비
미수금
선불금
유가증권

저장품

현금, 당좌예금,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등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대차대조일 후 
1년 이내에 만기의 도래하는 채권 등(단, 기본재산 또
는 특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고정자산
  기본재산

  특정자산

  기타고정자산

토지
투자유가증권

퇴직급여충당자산
○○적립자산

건물
구조물
차량 운반구
집기비품
토지
건설 가계정
차지권
전화 가입권
돈
보증금
투자유가증권
자회사 주식
계열사 주식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자산

만기 보유 목적의 채권 등, 유동자산의 구분에 기재되
지 않은 유가 증권(대부 신탁 수익 증권 등을 포함한
다)으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 등에 제약을 부과한 자산
퇴직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특정 예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자산(특정 비용 준비 자금, 
자산 취득 자금 등을 포함)

건설 중 또는 제작 중의 유형고정자산(공사 선불금, 수
부금 등을 포함한다.)

<표 Ⅲ-22> 일본 공익법인 대차대조표 자산 과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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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자산 부문에 사용의 제한을 구분

하여 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본순재산과 같이 사용

이나 처분에 엄격한 제한이 있을 경우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즉, 사용 제한에 대한 구분 표시는 이해

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공익법인 간 재무상태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3) 공익회계법인의 기준 완화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비영리법인에 해당되

는 NPO법인에 다소 간편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일

본 NPO회계기준협의회, 2010). 특히 NPO법인회계기준은 작은 단체의 규모

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하고, 현물 기부와 봉사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존의 ‘수지계산서’를 ‘활동계산서’ 양식으로 변경

함으로써 장부 작성의 통일성을 유도하였으며, 비용항목의 경우에도 ‘사업

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간편하고 적용하기 쉬운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을 이끌었다. 따라서 일본의 NPO단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작

은 규모의 공익법인 혹은 비영리단체에 적용하기 쉽고 정보생산비용이 낮은 

방식의 간편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시스템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50)

50) 배원기･박재형, ｢비영리법인(NPO)의 회계와 세무 입문(제3판)｣, 신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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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우리나라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 국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

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규로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국내 공익법인에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익법인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증

대되고, 따라서 공익법인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회계정보 

유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달성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공익법인회계기준 혹은 비영리단체 회계기준의 조사 결과, 

일본의 경우 1977년 3월 4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97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회

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공익회계기준

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법인이 NPO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다양한 공익법인, NPO단체, 비영리단체에 적용

되는 회계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일본공인회계사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미국의 경우 1993년 6월에 발표된 SFAS No. 11651) 및 No. 11752)을 통해 비

영리단체에 대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SFAS No. 117을 통해 비영

리단체의 회계기준이 전면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실체통합 재무제표를 작

성하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SFAS No. 162, 2009년에 SFAS No. 168을 발표하

51) FASB는 SFAS No. 116을 통해 기부금 수익의 인식기준을 마련함

52) FASB는 SFAS No. 117을 통해 비영리조직 재무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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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현재는 ACS 958을 통해 비영리조직 회계에 하

나의 통합된 특수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 투명성 제고 및 공시 확대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석 공시의 필수내역과 외부감사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당시 한국회계연구원)이 2003년에 ‘비영

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발표한 이래 기획재정부를 중심

으로 KASB가 작성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초안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바탕

으로 2017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국내 공익법인에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은 제외되

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다

양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된 원칙과 기준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 혹은 공익법인

들은 그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영세한 경향이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

다 많은 회계정보 유용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생산비용이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표준화된 기준 제정과 구체적인 

실무지침서 마련을 통해 법인들의 정보생산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투

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요건을 강화하고 더불어 하나의 통합된 공시사이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국내 공익법인의 정보 유용성 및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주요국의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준과 그 적용 범위와 체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직접적이고 대칭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사항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감리제도, 비기부금

단체, 소규모 공익법인 등 연구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 이후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다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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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 제공을 위

한 공익법인 회계제도 및 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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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비영리단체회계기준 요약

(Not-for-Profit Entities(capitalizationic 958))

Accounting Standards Update 2018-08

Not-for-Profit Entities (capitalizationic 958)

Clarifying the Scope and Accounting Guidance for

Contributions Received and Contributions Made

June 2018

Summary
Why Is the FASB Issuing This Accounting Standards
Update (Update)?

The FASB is issuing this Update to clarify and improve the scope and 

the accounting guidance for contributions received and contributions 

made.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should assist entities in (1) evalu-

ating whether transactions should be accounted for as contributions 

(nonreciprocal transactions) within the scope of capitalizationic 958, 

Not-for-Profit Entities, or as exchange (reciprocal) transactions subject to 

other guidance and (2) determining whether a contributionis conditional.

Many stakeholders noted difficulty in characterizing grants and similar 

contracts with resource providers as either exchange transactions or con-

tributions and in determining whether a contribution is conditional when 

applying the guidance in Subcapitalizationic 958-605, Not-for-Profit Entities

—Revenue Recognition. These challenges, which result in diversity in 

practice when applying curren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have been longstanding; however, the amend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Update No. 2014-09,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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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zationic 606), place an increased focus on the issues because 

those amendments add new disclosure requirements and eliminate certain 

limited exchange transaction guidance that was previously contained in 

Subcapitalizationic 958-605.

Distinguishing between contributions and exchange transactions de-

termines which guidance is applied. For contributions, an entity should 

follow the guidance in Subcapitalizationic 958-605, whereas for exchange 

transactions, an entity should follow other guidance (for example, capital-

ization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Thus, the accounting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uidance 

applied. Diversity in practice occurs for grants and other similar contracts 

from various types of resource providers, but it is most prevalent for gov-

ernment grants and contracts.

In addition, once a transaction is deemed to be a contribution, stake-

holders noted that it can be difficult in practice to determine when a con-

tribution is conditional, particularly when an entity receives assets accom-

panied by certain stipulations but with no specified return requirement for 

when the stipulations are not met. Diversity also exists in assessments of 

whether the likelihood of failing to meet a condition is remote and in 

evaluating whether and how remote provisions affect the timing of when 

a contribution is recognized. Differences in these conclusions can affect 

the timing of revenue recognized. The guidance in Subcapitalizationic 

958-605 indicates that if the possibility that a condition will not be met is 

remote, a conditional promise to give is considered unconditional, and 

contribution revenue is recognized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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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ibution guidance in Subcapitalizationic 958-605 requires an en-

tity to determine whether a transaction is conditional, which affects the 

timing of the revenue recognized. Contributions are recognized immedi-

ately and classified as either net assets with donor restrictions or net as-

sets without donor restrictions. Conditional contributions received are ac-

counted for as a liability or are unrecognized initially, that is, until the 

barriers to entitlement are overcome, at which point the transaction is rec-

ognized as unconditional and classified as either net assets with re-

strictions or net assets without restrictions.

Who Is Affected by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Accounting for contributions is an issue primarily for not-for-profit 

(NFP) entities because contributions are a significant source of revenue for 

many of those entities. However,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apply to 

all entities, including business entities, that receive or make contributions 

of cash and other assets, including promises to give within the scope of 

Subcapitalizationic 958-605 and contributions made within the scope of 

Subcapitalizationic 720-25, Other Expenses—Contributions Made.

The amendments do not apply to transfers of assets from government 

entities to business entities. Contribution revenue may be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n entity using different terms (for example, gift, 

grant, donation, or other terms). The term used in the presentation of fi-

nancial statements to label revenue is not a factor for determining wheth-

er an agreement is within the scope of the guidance.

What Are the Main Provisions and Why Would They Be a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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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clarify and improve current guidance 

about whether a transfer of assets (or the reduction, settlement, or can-

cellation of liabilities) is a contribution or an exchange transaction. The 

amendments clarify how an entity determines whether a resource provider 

is participating in an exchange transaction by evaluating whether the re-

source provider is receiving commensurate value in return for the re-

sources transferr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1. A resource provider (including a foundation, a government agency, 

or other) is not synonymous with the general public. A benefit re-

ceived by the public as a result of the assets transferred is not 

equivalent to commensurate value received by the resource provider.

2. Execution of a resource provider’s mission or the positive sentiment 

from acting as a donor does not constitute commensurate value re-

ceived by a resource provider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transfer of assets is a contribution or an exchange.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clarify that, consistent with current 

GAAP, in instances in which a resource provider is not itself receiving 

commensurate value for the resources provided, an entity must determine 

whether a transfer of assets represents a payment from a third-party payer 

on behalf of an existing exchange transaction between the recipient and 

an identified customer. If so, other guidance (for example, capitalizationic 

606) applies.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require that an entity determine wheth-

er a contribution is conditional on the basis of whether an agre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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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des a barrier that must be overcome and either a right of return of as-

sets transferred or a right of release of a promisor‘s obligation to transfer 

assets. Either a right of return of the assets transferred or a right of re-

lease of the promisor from its obligation to transfer assets, as described in 

the current FASB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Master Glossary def-

inition of the term donor-imposed condition, must be determinable from 

the agreement (or another document referenced in the agreement). The 

presence of both a barrier and a right of return or a right of release in-

dicates that a recipient is not entitled to the transferred assets or a future 

transfer of assets until it has overcome the barrier(s) in the agreement. 

After a contribution has been deemed unconditional, an entity would then 

consider whether the contribution is restrict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definition of the term donorimposed restriction, which includes a consid-

eration of how broad or narrow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is, and 

whether the resources are available for use only after a specified date.

Indicators are used to guide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agreement 

contains a barrier. Depending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some in-

dicators may be more significant than others, and no single indicator is 

determinative. The indicators include:

1. The inclusion of a measurable performance-related barrier or other 

measurable barrier. Examples of measurable performance-related bar-

riers include a requirement that indicates that a recipient’s entitle-

ment to transferred assets is contingent upon the achievement of a 

certain level of service, an identified number of units of output, or a 

specific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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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ple of another measurable barrier is a stipulation that the 

recipient is entitled to the assets only upon the occurrence of an 

identified event (for example, a matching requirement).

2. The extent to which a stipulation limits discretion by the recipient 

on the conduct of an activity. Limited discretion by the recipient is 

more specific than the general activity being conducted by the recip-

ient or the time frame in which the contribution must be used. 

Examples of limited discretion could include a requirement to follow 

specific guidelines about qualifying allowable expenses, a require-

ment to hire specific individuals as part of the workforce conducting 

the activity, or a specific protocol that must be adhered to.

3. Whether a stipulation is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This indicator generally excludes administrative tasks and trivial 

stipulations.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provide a more robust framework to 

determine when a transaction should be accounted for as a contribution 

under Subcapitalizationic 958- 605 or as an exchange transaction ac-

counted for under other guidance (for example, capitalizationic 606). The 

amendments provide additional guidance about how to determine whether 

a contribution is conditional. Stakeholders indicated that additional guid-

ance would help reduce diversity in practice and ease the application of 

judgment because the current guidance is open to differences in inter-

pretation and can be difficult to apply. The amendments provide for addi-

tional clarifying guidance for the evaluation of such arrangements, result-

ing in greater consistency in application of the guidance, and mak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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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for contributions more operable.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likely will result in more grants and 

contracts being accounted for as either contributions or conditional con-

tributions than observed in practice under current guidance. For this rea-

son, clarifying the guidance about whether a contribution is conditional is 

important because such classification affects the timing of contribution rev-

enue and expense recognition. Recipients of conditional promises to give 

are required to comply with current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 

958-310-50-4.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amend, for recipients, what is generally 

known as the simultaneous release accounting policy option in paragraphs 

958-605-45-4A through 45-4B. Specifically, the amendments allow an NFP 

to elect that policy option for donor-restricted contributions that were ini-

tially conditional contributions without also having to elect the policy for 

other donor-restricted contributions.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apply to both resources received by a 

recipient and resources given by a resource provider, except for transfers 

of assets from government entities to business entities.

When Will the Amendments Be Effective?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should be applied on a modified pro-

spective basis. Retrospective application is permitted. Under a modified 

prospective basis, in the first set of financial statements following the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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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ive date the amendments should be applied to agreements that are ei-

ther:

1. Not completed as of the effective date

2. Entered into after the effective date.

A completed agreement is an agreement for which all the revenue (of 

a recipient) or expense (of a resource provider) has been recognized be-

fore the effective date in accordance with current guidance (for example, 

capitalizationic 605, capitalizationic 958, or other capitalizationics).

The amendments in this Update should be applied only to the portion 

of revenue or expense that has not yet been recognized before the effec-

tive date in accordance with current guidance. No prior-period results 

should be restated, and there should be no cumulative-effect adjustment 

to the opening balance of net assets or retained earning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f adoption. Under this approach, an entity is required to dis-

close both:

1. The nature of and reason for the accounting change

2. An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significant changes in each finan-

cial statement line item in the current annual or interim period re-

sulting from applying the amendments instead of the previous 

guidance.

For transactions in which an entity is either a public business entity or 

an NFP that has issued, or is a conduit bond obligor for, securiti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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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raded, listed, or quoted on an exchange or an over-the-counter mar-

ket and serves as a resource recipient, the entity should apply the amend-

ments in this Update on contributions received to annual periods begin-

ning after June 15, 2018, including interim periods within those annual 

periods. All other entities should apply the amendments for transactions 

in which the entity serves as the resource recipient to annual periods be-

ginning after December 15, 2018, and interim periods within annual peri-

ods beginning after December 15, 2019.

For transactions in which an entity is either a public business entity or 

an NFP that has issued, or is a conduit bond obligor for, securities that 

are traded, listed, or quoted on an exchange or an over-the-counter mar-

ket and serves as a resource provider, the entity should apply the amend-

ments in this Update on contributions made to annual periods beginning 

after December 15, 2018, including interim periods within those annual 

periods. All other entities should apply the amendments for transactions 

in which the entity serves as the resource provider to annual periods be-

ginning after December 15, 2019, and interim periods within annual peri-

ods beginning after December 15, 2020. Early adoption of the amend-

ments is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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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비영리단체회계기준 요약

(FRS 102: Th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applicable 

in the UK and Republic of Ireland)

Scope of this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1 This FRS applies to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intended to give a 

true and fair view of a reporting entity’s financial position and prof-

it or loss (or income and expenditure) for a period.

1.2 The requirements of this FRS are applicable to public benefit enti-

ties and other

entities, not just to companies. However, those paragraph numbers 

prefixed with ‘PBE’shall only be applied by public benefit entities, 

and shall not be applied directly, or by analogy, by entities that 

are not public benefit entities, other than, when specifically di-

rected, entities within a public benefit entity group. A public bene-

fit entity shall apply all paragraphs prefixed with ‘PB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relevant and, for those public benefit entities within 

the scope of a Statement of Recommended Practice (SORP), their 

use is permitted by the applicable SORP.

1.2A An entity applying this FRS must ensure it complies with any rele-

vant legal requirements applicable to it. This FRS does not neces-

sarily contain all legal disclosure requirements. In relation to small 

companies (see Section 1A Small Entities) most legal disclosure re-

quirements are included, but, for example, those only relevant 

when the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audited are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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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of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1.3 As stated in FRS 100, an entity that is required by the IAS 

Regulation (or other legislation or regulation) to prepare con-

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EU-adopted IFRS 

must do so.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of such an entity, 

or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

ments of any other entity within the scope of FRS 100,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If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of an entity that is eligible to apply FRS 1052, they may be pre-

pared in accordance with that standard.

   (b) If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those of an entity that is not eligi-

ble to apply FRS 105, or of an entity that is eligible to apply 

FRS 105 but chooses not to do so, they must3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is FRS, EU-adopted IFRS or FRS 1014.

1.4 An entity whose ordinary shares or potential ordinary shares are 

publicly traded, or that files, or is in the process of filing, its finan-

cial statements with a securities commission or other regulatory or-

ganisation for the purpose of issuing ordinary shares in a public 

market, or an entity that chooses to disclose earnings per share, 

shall apply IAS 33 Earnings per Share (as adopted in the EU).

1.5 An entity whose debt or equity instruments are publicly traded, or 

that files, or is in the process of filing, its financial statem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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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urities commission or other regulatory organisation for the pur-

pose of issuing any class of instruments in a public market, or an 

entity that chooses to provide information described as segment in-

formation, shall apply IFRS 8 Operating Segments (as adopted in 

the EU). If an entity discloses disaggregated information, but the in-

forma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IFRS 8, it shall 

not describe the information as segment information.

1.6 An entity shall apply FRS 103 to:

   (a) insurance contracts (including reinsurance contracts) that it issues 

and reinsurance contracts that it holds; and

   (b) financial instruments with a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that it issues.

1.7 When applying IAS 33, IFRS 8 and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see paragraphs 34.11 to 34.11C), 

references made to other IFRSs within those standards shall be tak-

en to be references to the relevant section or paragraph in this 

FRS.

Application of Statements of Recommended Practice (SORPs)

1.7A Statements of Recommended Practice (SORPs) set out the circum-

stances in which they apply. When a SORP applies, an entity 

shall provide the disclosures required by paragraph 6 of FRS 100. 

Reduced disclosures for subsidiaries (and ultimat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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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qualifying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FRS) which is not a fi-

nancial institution may take advantage in its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of the disclosure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 1.12. 

1.9 A qualifying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FRS) which is a finan-

cial institution may take advantage in its individual financial state-

ments of the disclosure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 1.12, ex-

cept for the disclosure exemptions from Section 11 Basic Financial 

Instruments and Section 12 Other Financial Instruments Issues.

1.10 A qualifying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FRS) which is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example, if the entity is re-

quired by section 399 of the Act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s not entitled to any of the exemptions in sec-

tions 400 to 402 of the Act), or which voluntarily chooses to do 

so, may not take advantage of the disclosure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 1.12 in i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1.11 A qualifying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FRS) may take advant-

age of the disclosure exemptions in paragraph 1.12,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8 to 1.10, provided that:

    (a) [Deleted]

    (b) It otherwise applies the recognition, measurement and dis-

closure requirements of this FRS.

    (c) It discloses in the notes to its financial statements:

       (i) a brief narrative summary of the disclosure 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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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and

       (ii) the name of the parent5 of the group in whose con-

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ts financial statements are 

consolidated, and from where those financial statements 

may be obtained.

1.12 A qualifying entity (for the purposes of this FRS) may take advant-

age of the following disclosure exemptions:

    (a) [Deleted]

    (b) The requirements of Section 7 Statement of Cash Flows and 

paragraph 3.17(d).

    (c)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1.42, 11.44, 11.45, 11.47, 

11.48(a)(iii), 11.48(a)(iv), 11.48(b), 11.48(c), 12.26 (in relation 

to those cross-referenced paragraphs from which a disclosure 

exemption is available), 12.27, 12.29(a), 12.29(b), and 12.29A 

provided disclosures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by this FRS 

are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roup in which the entity is consolidated.

    (d)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26.18(b), 26.19 to 26.21 and 

26.23, provided that for a qualifying entity that is: (i) a sub-

sidiary, the share-based payment arrangement concerns equity 

instruments of another group entity; (ii) an ultimate parent, the 

share-based payment arrangement concerns its own equity in-

struments and its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re presented 

alongsid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roup; 

and, in both cases, provided that the equivalent disclosures re-

quired by this FRS are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roup in which the entity is consolidated.

    (e)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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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Reference shall be made to the Application Guidance to FRS 100 

in deciding whether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parent provide disclosures which are equivalent to the require-

ments of this FRS (ie the full requirements of this FRS when not 

applying the disclosure exemptions) from which relief is provided 

in paragraph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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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 비영리단체회계기준 요약

The future of not-for-profit accounting standards
(Share your ideas and have an impact)

In developing the SOP, both Boards carefully considered the conceptual 

framework underpinning their respective frameworks and critically chal-

lenged the existing accounting principles, some of which wer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example – re-

stricted contributions should be recorded as deferred contributions only as 

long as they meet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a liability. 

The SOP i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to amend the NFPO accounting 

standards and it is a preliminary document in advance of the issuance of 

formal exposure drafts issued by the AcSB and the PSAB. The Boards are 

seeking input at this stage and the results of the input will be critical to 

the content of the future exposure drafts of proposed accounting changes. 

The principles fall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Contributions 

Tangible capital assets 

Intangible assets 

Tangible and intangible capital assets (“size exemption”) 

Controlled and related entities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Works of art, historical treasures and similar items 

What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A not-for-profit organization is an entity, normally without transf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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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interests, organized and operated exclusively for social, educa-

tional, professional, religious, health, charitable or any other not-for-profit 

purpose. 

What is a public sector organizatio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clude federal, provincial, territorial,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organizations, government partnerships and 

school boards that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Where do not-for-profit organizations look for their reporting 
standards? 

Private Sector NFPO 

Accounting Standard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Part III of the 

CICA Handbook)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Enterprises (Part II 

of the CICA Handbook) to the extent capitalizationics are not addressed 

in Part III. 

Public Sector NFPO 

Public Sector Accounting (PSA Handbook) either with or without the 

Public Sector (PS) 4200 series.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principles are proposing changes to 

Part III of the CICA Handbook and the PS 4200 series. The principles do 

not propose any direct changes to the PSA Handbook. As such, it would 

seem that the principles will not directly affect a public sector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does not follow the 4200 series. So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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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are not proposing changes at all but simply reinforcing the 

fact that the AcSB and PSAB Boards believe that no changes should be 

made and that the current guidance should remain in place. Whether a 

particular principle would represent a change to your organization de-

pends on your starting place and whether you are a public or a private 

sector not-for-profit organization. 

The principles outlined in each of the various sections below have 

been reproduced directly from the SOP. 

Contributions Principle 1 

An NFPO should recognize a contribution as an asset (a receivable) 

when it has control of the contribution, when it would exercise that con-

trol if necessary, and when it can reasonably estimate the amount to be 

received. 

Contributions Principle 2 

An NFPO should recognize a contribution as revenue when the con-

tribution is received or receivabl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1, except 

when, and to the extent, the contribution gives rise to an obligation that 

meets the definition of a liability. 

Contributions Principle 3 

When a contribution’s stipulations have given rise to an obligation that 

meets the definition of a liability, an equivalent amount of revenue should 

be recognized as the liability is settled. Revenue recognition should occur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ircumstances and the evidence used to 



206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support the initial recognition of the liability.

 

Contributions Principle 4 

An NFPO may choose to recognize contributions of materials and serv-

ices at fair value when a fair value can be reasonably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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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주 비영리단체회계기준 제･개정의 과정 요약 

(Not-For-Profit Financial Reporting)

Not-for-profit entities (NFPs) registered with the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NC) are required to prepare financial state-

ments that comply with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Although the 

ACNC will, for certain types of charities, continue providing transitional 

relief and accept financial reports lodged with other relevant state and ter-

ritory regulators, the ACNC is undertaking a streamlining process so that 

over time, these charities will need to follow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Whil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are essentially written for appli-

cation by for-profit entities, there are requirements within standards that 

are written specifically for NFPs, as well as standards written specifically 

for NFPs, such as the new income recognition standard, AASB 1058 

Income Not-for-Profit Entities.

BDO Australia has a large technical accounting division that is able to 

assist you with challenges you may face when implementing new stand-

ards applicable to your entity (outlined below).

Not-for-Profit Entities – AASB 1058

AASB 1058 clarifies and simplifies the income recognition requirements 

that apply to not-for-profit (NFP) entities, in conjunction with AASB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These two standards supersede 

all the income recognition requirements relating to private sector NFP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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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ies, and the majority of income recognition requirements relating to 

public sector NFP entities, previously in AASB 1004 Contributions.

NFP entities should use the following decision tree to determine wheth-

er ‘income’ is recognised under the new income recognition standard, 

AASB 1058 Income of Not-for-Profit Entities, or the new revenue standard, 

AASB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AASB 1058 applies when a NFP entity receives volunteer services or en-

ters into other transactions where the consideration to acquire an asset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fair value of the asset principally to enable the 

entity to further its objectives. In the latter case, the entity recognises and 

measures the asset at fair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e.g. AASB 1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e requirements of AASB 1058 more closely reflect the economic real-

ity of NFP entity transactions that are not contracts with customers. The 

timing of income recognition depends on whether such a transaction 

gives rise to a liability or other performance obligation (a promise to 

transfer a good or service), or a contribution by owners, related to an as-

set (such as cash or another asset) received by an entity.

Application date of AASB 1058 for NFP entities

AASB 1058 applies to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19.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provided entities also apply 

AASB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to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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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eases standard - AASB 16 Leases

For lessees, the new standard does away with the current operat-

ing/finance lease distinction, requiring lessees to recognise all but the low-

est value leases on the balance sheet as a right-of-use asset and a corre-

sponding lease liability. The operating lease rental expense will be replaced 

by an amortisation charge for the right of use asset and a finance cost.

While there are currently exceptions for recognising ‘peppercorn leases’ 

on the balance sheet of NFPs, many NFPs do have significant leases, and 

also need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undocumented leases’.

Effective Date - Mandatory for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19. For most Australian NFPs, the first reporting period is the year end-

ing 30 June 2020.

Discontinuation of project: Definition of not-for-profit entity

In June 2019, the AASB issued Exposure Draft ED 291 Not-For-Profit 

Entity Definition and Guidance proposing to replace the current 

‘not-for-profit entity’ definition in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with the 

definition used for public benefit entities in New Zealand.

At its April 2021 meeting, the AASB decided to discontinue this project. 

The Board decided to retain the current ‘not-for-profit entity’ definition in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which is defined as an entity whose prin-

cipal objective is not the generation of profit.

The Board recognised that while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to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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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showed support for the proposals, many raised reservations about the 

clarity of the implementation guidance, the level of judgement required 

and the expected transition effort and cost for some entities. 

Acknowledging these concerns,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proposals are unlikely to justify the cost of their 

implementation.

More information: AASB Action Alert (April 2021).

AASB Not-for-profit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project

In June 2019, the AASB issued Exposure Draft ED 291 Not-For-Profit 

Entity Definition and Guidance proposing to replace the current 

‘not-for-profit entity’ definition in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with the 

definition used for public benefit entities in New Zealand.

At its June 2021 meeting, the AASB continued its deliber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 discussion paper and made decisions on the form and 

content of Tier 3 reporting requirements for NFP private sector entities.

Setting Tier 3 requirements in the context of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The Board is currently still in the process of forming a view on wheth-

er the primary objective of Tier 3 reporting requirements should be to 

simplify accounting requirements or to facilitate comparability between 

Tier 3 NFP private sector entities.

The AASB has decided to propose developing Tier 3 reporting require-



부록 • 211

ments as a single stand-alone pronouncement that will be tailored to NFP 

private sector entities of the size contemplated by the Board for Tier 3 

entities (revenue between $0.5m- $3m).

As decided in April 2021 the Tier 3 accounting requirements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principles:

Tier 3 financial statements would be GPFS, and are being developed as 

a proportionate response to the costs incurred by certain entities whilst 

meeting the needs of the user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developing accounting requirements the aim is to maximise leverag-

ing information that management uses to make decisions about the en-

tity’s operations.

Accounting for controlled entities

The Board also made some decisions around the accounting for con-

trolled entities for Tier 3 NFP entities. The key decisions are:

Not to develop any specific guidance or criteria on identifying controlled 

entities and make any amendments to the “control” principle set out in 

AASB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ier 3 reporting requirements 

as the forthcoming postimplementation review of Appendix E of AASB 10 is 

expected to address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for NFP entities

Entities preparing Tier 3 GPFS are allowed the choice of presenting ei-

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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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consolidate all of its controlled 

entities, as specified by AASB 10, or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s its 

only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where an entity presents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s its 

only financial statements, it shall also disclose of its ‘significant relation-

ships’ (definition to be discussed by the AASB in future) to provide user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with information on the other entities that 

could significantly affect the entity’s future financial position or 

performance.

More information:

AASB Action Alert (June 2021)

NFP Private Sector Financial Reporting project summary April 
2021

Post-implementation review of AASB 1058 Income of 
Not-for-Profit Entities

The Board decided to add a narrow-scope project to its work program 

to consider implementation issues raised by NFP sector stakeholders dur-

ing targeted outreach regarding AASB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and AASB 1058. This project is expected to commence in 2022 

and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project will be considered further at 

a future meeting.

More information: AASB Action Alert (June 2021)

Tier 2 disclosure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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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ASB decided to issue an Exposure Draft proposing amendments 

to AASB 1060 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 Simplified 

Disclosures for For-Profit and Not-for-Profit Tier 2 Entities and other do-

mestic Standards that would require entities to disclose material account-

ing policy information rather than significant accounting policies. The 

Exposure Draft will be issued shortly with a 60-day comment period.

More information: AASB Action Alert (June 2021)

Regulatory update

ACNC legislative review: Announcement of new ACNC thresholds and 

additional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ACNC thresholds

In February 2021, the Treasury issued a consultation paper seeking 

views on increasing financial reporting thresholds for 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s Commission (ACNC)-registered charities.

On 30 June 2021, the Council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 has an-

nounced the revised financial reporting thresholds for charities registered 

with the ACNC which is effective for the 2021-22 financial years onwards 

in the 2022 and later Annual Information Statements subject to the rele-

vant legislation being passed.

Key management personnel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disclosures

In addition to the change in thresholds above, further key financial re-

porting changes relate to amendments to disclosure requirement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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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C registered entities.

These new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e:

For the 2021-2022 financial year onwards, large registered entities are 

required to disclose the remuneration paid to responsible persons and se-

nior executives on an aggregated basis. This disclosure will only be re-

quired for entities with two or more key management personnel to ac-

commodate privacy concerns

For the 2022-2023 financial year onwards, registered entities are re-

quired to disclo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was done for the pur-

pose of increase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with related people or or-

ganisations that pose a higher risk of conflicts of interest.

More information:

Revised financial reporting thresholds for charities registered with the 

ACNC - media release 30 June 2021

Increasing financial reporting thresholds for ACNC registered charities 

consultation paper February 2021

ACNC best practice guidance on financial report disclosures

The ACNC has released ‘best practice’ guidance to encourage charities 

to provide better information for users of their financial reports to under-

stand the source and amounts of government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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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NC provides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ed disclosures of 

government funding in a charity’s annual financial report:

Where a charity receives 10% or more of its total revenue from govern-

ment (including grants), it should disclos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sources of its government revenue:

The total revenue it received by each level of government

The names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which provided revenue 

(up to 10), including the amount received from each

The revenue received from directly selling goods or services or deliver-

ing programs to beneficiaries if the revenue, although not directly re-

ceived from government, is ultimately funded by government. For exam-

pl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payments or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s

For a charity dependent on government for significant revenue or finan-

cial support, the charity should include an economic dependency note in 

its financial statements

For a charity that prepares speci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and 

does not make the disclosures required by AASB 15 and AASB 1058, the 

ACNC recommend disclosing funding from government that has been re-

ceived but not yet recognised a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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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ACNC best practice guidance

Emerging technical issues

Cloud computing arrangements

New guidance on accounting for cloud computing arrangements is in 

place and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urrent reporting season.

In April 2021,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published 

an agenda decision that deals specifically with configuration and custom-

isation costs incurred in implementing Software-as-a-Service (SaaS) 

arrangements. They concluded that the majority of these costs need to be 

expensed, with only limited scope for capitalis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follows from a previous decision in March 2019 that SaaS arrange-

ments are likely to be service arrangements, rather than intangible or 

leased assets.

The IFRIC’s conclusions are expected to change current accounting 

practice and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ny financial reporting 

entities,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rrespective of size and 

industry. Where a change in accounting policy is required resulting from 

the agenda decisions, comparative financial information will need to be 

retrospectively restated to derecognise previously capitalised costs, where 

material, in accordance with AASB 10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We have published a new edition of our Clarity publication Software- 

as-a-Service arrangements, providing more analysis and background to this 

importa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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